


도시경관을 고려한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방안 연구

Installation and Management Plan of Media Facade for Seoul City

Considering the Urban Landscape

2012



❙연구진❙
연구책임 이 성 창 •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외부연구진 이 승 지 • 인천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자문위원 박 기 준 • (주)케이디에이 대표소장

김 미 라 • 아이안 소장

이 명 기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및정책팀장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야간경관의 가치 증대와 21세기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특성에 의하여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LED 조명기술과 프로그래밍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파사드

의 적용 사례가 급속도로 확대됨.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공간적 홍보기능 수행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파

사드는 최근에 개별 건물 중심의 접근에 따라 시각적 공해 및 빛공해의 원인이 되고 있

는 실정으로 도시경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미흡함.

－미디어파사드의 적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 기준을 제

시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불확실한 관리대상 및 심의기준 등 미흡한 관리체

계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가 그 자체적 매력을 발산하는 동시에 빛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

활과 서울의 도시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디어파사드의 설치 및 관리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3) 연구의 내용

－연구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관리방안 제시로 

구성됨.

－현재 서울시에서 미디어파사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관련제도 및 심의체

계 분석과 이에 더하여 설치현황 및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미디어파사드의 설치 및 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함.

－해외 사례연구는 미디어파사드 관련제도를 구축하여 나가고 있는 미국의 뉴욕, 로스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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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레스, 프랑스 파리, 그리고 홍콩을 조사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도시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관리방안으로서, 관련제도, 심의체계, 설치기준 측면에서의 방안을 각각 제시함.

2.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체계

1) 관련제도

－도시 야간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울시는 

최근 미디어파사드를 포함한 도시의 다양한 발광요소(도로조명, 발광광고물, 경관조명 

등)에 대한 관련제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관련제도 주요사항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2008)

서울시 야간경관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마스터플랜 수립

야간경관계획을 기본 원칙으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및 운영

본격적인 미디어파사드 등 옥외조명의 관리 및 심의의 시발점

미디어파사드 개념 규정 및 특화방안 등 제시 

－미디어파사드 방식의 경관조명이란 건축물과 일체화된 방식으로 계획되어 LED와 같은 

디지털 조명이 적용된 것을 의미

서울시 전역을 조명 심의대상 지역으로 설정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2010.7 제정 및 시행)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로 국내 최초의 빛공해 규제 조례

옥외조명(실내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에 대한 법적 관리방안 마련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에 대한 기준 제시

－기본원칙으로서 설치기준 제시

－지역별 접근으로서 서울성곽 안에 한하여 절대 금지구역, 조건부 금지구역, 경관조명 

특정구역 지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012.2 제정, 2013.2 시행예정)

지자체 조명관리체계에 대한 상위법의 필요성에 따라 입법 발의되어 제정 추진

옥외조명에 대한 심의 및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근거 마련

2013년 2월 시행에 맞추어, 서울시 빛공해 조례 개정 검토

－지도와 권고만 가능한 현 조례에서 나타나는 실효성의 한계 극복 기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전기사용 옥외광고물(네온류 및 전광류)에 대한 금지지역 및 위치 규제

－주거환경 침해방지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차원

－미디어파사드에 사용되는 LED는 전광류에 해당

현 미디어파사드는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미디어파사드 역시 도시경관과의 

조화가 중요하고 빛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검토

표 |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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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체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서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을 심의대상으로 

설정한 것을 근거로, 미디어파사드가 설치 적용되는 건축물 전체를 심의대상으로 함. 

－심의는 미디어파사드 설치자가 해당 자치구에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가 서울시

에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는 매주 심의건수가 4건 이상일 때 이루어지며, 건축․조명디

자인, 미디어아트, 광학, 전기공학, LED, 제어 등 분야별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심의내용은 미디어파사드의 형태, 표출내용, 기술, 운영 등으로 이루어짐.

3) 설치현황

－미디어파사드가 현대 도시의 대표적 야간경관으로 적극 활용됨에 따라 적용 사례가 증

가하고 있음. 미이더파사드는 업무와 상업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과 강남 일대, 

그리고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상암 DMC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LED 기술 및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술적 제약이 사라지는 만큼,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되는 건물의 용도, 미디어파사드의 규모, 조명방식 등 그 성격이 다양화되

어 감. 

－미디어파사드 설치 초기 단계의 콘텐츠가 단순한 빛의 동적인 흐름 및 색상 연출에 국

한되었다면,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의 유형을 예술적 이미지, 자연적 요소의 표현, 그래

픽 패턴 등으로 다양화함.

－미디어파사드가 확산되면서 높은 휘도와 현란한 색상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각각의 개

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함에 따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빛공해를 유발함. 이에 따라 

2009년 심의를 통한 미디어파사드 관리제도가 도입됨. 실질적으로 심의제도 도입 이후,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례들의 점멸주기 및 표면휘도 등이 전체적으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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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백화점(2004)

 

서울스퀘어(2009)

 

스바루 자동차전시장(2010)

4) 문제점 분석

① 관련제도 측면

－미디어파사드가 도시 공간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파사드

의 명확한 개념 및 범위는 여전히 혼란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이를 명확하게 하고 혼란

이 야기되는 관련 개념과의 구분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현 서울시 빛공해조례의 관리지역은 서울성곽 일대로 제한적이며, 특히 금지구역은 역

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주거지역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관리지역의 설정이 필요함.

② 심의체계 측면

－미디어파사드의 근거법은 빛공해조례로 인식되는 반면, 미디어파사드의 심의대상 및 심

의위원회 등은 경관조례에 근거하므로 혼란이 야기됨. 또한, 현재 심의에 대한 홍보 및 

강제력 미흡, 관련 심의/허가와의 연계 미흡 등으로 심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나타남. 

－미디어파사드만의 단순 설치 또는 리모델링 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서 이를 심의대상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

아 혼란을 야기함.

③ 설치현황 측면

－미디어파사드 역시 인공조명을 활용하는 만큼, 과도할 경우 산란광, 광침해, 눈부심, 광

혼란 등의 빛공해 문제점을 내포함.

－최근 서울시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적 기능보다 기업의 홍보수단 및 엔터

테인먼트 요소만이 부각되어 경쟁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도시품격을 떨어뜨

리는 요소로 인식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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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사례 조사분석

1) 미국 뉴욕

－미국은 일반적으로 각 도시의 도시계획법인 용도지역지구제(Zoning)에 포함되어 있는 

표지판(Sign) 관련 규정 내에서 미디어파사드를 규정하고 관리함. 뉴욕은 미디어파사드

를 표지판의 일부로서 그 중 조명 및 점멸 표지판으로 간주함. 

－뉴욕 조닝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에 따라 표지판의 형태, 위치, 크기 및 

조명 등의 관리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표지판에서 조명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됨.

－타임스퀘어와 같이 특정 지구의 미디어파사드 등 표지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닝 내 

특별목적지구별 세부계획에서 해당 지구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함.

2) 미국 로스앤젤레스

－2009년부터 시조례(municipal code)에 포함되어 있는 표지판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개

정을 추진 시, 시각적으로 영향이 큰 표지판(대형전광판, 디지털표지판, 옥상표지판 및 

슈퍼그래픽)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시 전체에 이를 금지하

고, 2단계 표지판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규모 및 특수개발에 한하여 완화하며, 3단계 표

지판 지구 지정에 한하여 이를 허용함.

－표지판 지구 지정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내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될 수 있는 지구를 

제한적으로 운영함. 현재 상업 및 공업 지역에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한 표지판 지구를 

고밀도 상업지역 등으로 제한함.

－현재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밝기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여 강화하고 메시지의 지속시간, 

메시지의 변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건물 표면과 통합된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명시함.

3) 프랑스 파리

－프랑스는 환경법에 포함되어 있는 옥외광고, 표지판 관련 규정 내에서 미디어파사드를 

규정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은 생활권 보호에 있음.

－파리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도시로 건축물뿐만 아니라 광고 및 표지판 관련 규제가 

매우 엄격함. 2011년 개정된 지역조례는 도시 전체적으로 빛의 반짝임 및 색 효과를 가

지는 조명 특히 스크린의 설치를 제한하므로 미디어파사드 역시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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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콩

－홍콩에서 조명은 화려한 야간경관을 특징짓는 주요한 요소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주

거와 상업이 밀도 높게 혼합되어 있는 특성상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이후 빛공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빛공해 감소를 위한 규범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TF를 구성하여 옥외조명에 대한 법적인 규제 체계를 검토하는 2단계의 접근

법을 취함. 2012년 현재 단기안이 운영 중이며, 장기안의 TF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은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한 일반적 지침을 포괄하며, 특히 미디어

파사드와 관련하여 거주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기준을 제시함.

－도시의 조명과 관련한 규제 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이

라는 판단 아래, 대중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5) 해외사례의 특성 및 시사점

① 관련 제도의 강화 추세

－세계 유수의 도시들 역시 서울과 유사하게 미디어파사드 관련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설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혼란의 시기를 겪고는 있지만, 미디어파사드의 관리 및 규제

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제정 또는 강화를 추진 중임. 서울시도 미디어파사드의 도시경관 

및 빛공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관련제도를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음.

② 금지구역이 아닌 허용구역 지정 

－해외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금지구역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허용지역을 명

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임. 서울도 미디어파사드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의 접근

이 필요함. 

③ 허용여부 및 관련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접근

－해외의 도시들은 우선적으로 미디어파사드가 표출되는 지역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허용여부 및 관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접근법을 취함. 서울도 지역의 용도, 

유동인구, 도로구조, 가시거리 등 지역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통하여 미디어파

사드 허용지역을 지정하고 관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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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치 및 심의기준 제시

－해외 도시들은 현재 미디어파사드 관련기준이 미흡한 상태로 분석되었지만, 이러한 기

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서울도 미디어파사드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함께 허용지역별도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방안

－서울 도시 공간 내에 미디어파사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짐. 이에 따라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방안을 관련제

도, 심의체계, 설치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그림 |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방안  

1) 관련 제도

－서울시 미디어파사드의 관련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현재의 미흡한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2013년 2월 시행에 맞추어, 서울시빛

공해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때 다음의 내용들을 반영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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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대상 한정

－특정 대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및 범위가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확인함. 따라

서 미디어파사드 관련 개념 및 속성에 대한 고찰을 근거로, 미디어파사드 개념을 재정립

하고 관리대상을 한정함.  

－미디어파사드의 개념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문화로서의 그래픽, 텍스트, 이미지 등 영상을 표출하는 조명방식”으로 정립함.

을

그림 | 관련개념과 미디어파사드의 구분

② 관리구역 지정

－대형으로 조성되고 빛의 움직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랜드마크 속성을 가지

는 미디어파사드의 설치허용구역을 지정하여 세심한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즉 미디

어파사드의 설치허용구역을 지정하여 미디어파사드 특화 등 활성화의 장을 마련하여 줌

으로써 도시경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그 외 지역은 빛공

해 피해 감소 및 혼란스러운 도시경관 방지를 위하여 미디어파사드를 금지하도록 함.

－미디어파사드가 태생적으로 상업성을 내재하고 도시의 랜드마크 속성을 가지는 만큼, 

도시 활동 및 상업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허용구역을 지정할 필요

가 있음. 이를 통하여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미디어파사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집객 효과를 통하여 가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구역의 지정원칙을 바탕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함.

i) 대안 1：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설치허용구역 지정(명동, 을지로 한빛거리 일대, 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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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일대, 청계천, 용산 국제업무지구, 테헤란로, 여의도 중심업무지구, 상암 DMC)

ii) 대안 2：대안 1(특화구역) + 자치구별 1개소(최소허용구역)의 설치허용구역 지정

③ 벌칙기준 마련

－서울시 빛공해조례의 상위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 후 시행을 앞

두고 조례 개정을 계획 중이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시 상위

법에 근거하여 개선명령 및 벌칙 등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함.

  

그림 | 서울시 빛공해조례 미디어파사드 관련 벌칙기준(안)

2) 심의 체계

－미디어파사드의 허용여부는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만큼, 명확한 심의체계를 확립해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및 

관련업체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해당 내용 역시 빛공해조례의 개정 추진 시 반

영할 것을 제안함. 

① 심의체계 정립

－빛공해조례는 첫째,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 없이 미디어파사드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둘째, 신축건축물 외 기존건축물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심의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또한 현재 상암 DMC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관련 심의를 빛공해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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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미디어파사드 심의체계 정립(안)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 구성 시 빛공해 방지를 위한 환경 및 생태 분야 전문가와 도시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경관 및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충원

할 필요가 있음.

그림 |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구성 보완(안) 

② 심의절차 개선

－미디어파사드는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되어 설치되는 만큼 건축물의 설계와 함께 고

려되어야 함. 따라서 미디어파사드 심의절차와 건축물의 허가 및 심의제도와 연계하여 

미디어파사드 심의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함.

[심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계획 심의 후 또는 동시 진행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

미디어파사드 심의 완료

[미디어파사드만 추가 설치의 경우]
미디어파사드 심의 별도 진행

표 | 미디어파사드 심의절차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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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기준

－미디어파사드의 관리를 위하여 공공이 의도하는 방향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원칙적 기

준의 제시와 함께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 및 설치허용구역별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함.

①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 수립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

파사드의 적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 따라

서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종합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함. 

그림 |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 내용 및 실행방안

② 설치허용구역별 경관계획 수립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에서 설치허용구역이 지정되면, 장소성 및 특성 강화와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하여 설치허용구역별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를

그림 |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구역별 경관계획 내용 및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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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미디어파사드의 급속한 확대

LED 조명기술과 프로그래밍 기술의 발전으로 급속도로 보급

세계의 도시들은 야경 명소의 발굴을 통하여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여 개성 있는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하여 나감. 도시의 활력과 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야간경관을 적극적으

로 활용함. 이러한 야간경관의 가치 증대와 21세기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특성에 의하여 미디

어파사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건축물에 디지털 미디어 표현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표현기법을 대형전광판 형태가 아닌 

건축물 외관에 표현할 수 있는 LED 조명기술과 프로그래밍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으로써 미디

어파사드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음. 

건축요소의 부분적 적용에서부터 건축요소와 일체화되어 표현되는 양식으로 발전 

디지털 미디어 표현기법은 건축물에 도입되기 시작하던 초기 단계에는 건축물의 부분적 요

소로서 일부분에 적용되어 단순한 전광판 혹은 변화하는 이미지의 간판과 유사한 형태를 띰. 

이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건축요소와 일체화되어 건물 입면(파사드) 전체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양식으로 발전되어 옴. 이제는 단순한 전광판과는 달리 미디어파사드를 통

하여 의미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도시공간에 표현함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탄생시키는 

수준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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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건물 중심의 접근으로 도시경관 차원의 통합적 접근 미흡

단일 건물의 랜드마크 형성에만 관심 치중

미디어파사드는 건축물의 표피에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시키고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한 빛의 특성을 활용하여 랜드마크를 구축함. 하지만 개별 건축물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환경요소로 작용하고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공간적 홍보기능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도 불구하고, 미디어파사드는 최근에 단일 건물의 랜드마크 형성에만 관심이 치중되어 도시경

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미흡한 실정임.

주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건축물의 파사드는 가로환경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심 요소이며 특히 미디어파사드

는 그 규모나 활용 방법 등에서 다른 종류의 야간 조명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변 도시경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파사드가 도시경관 차원에서 통합적 고

려가 이루어져 도시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사용자 및 보행자 모두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제

공할 경우 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하지만 해당 장소와 공간적 특성 및 빛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미디어파사드는 시각적 공해 및 빛공해의 원인이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3) 미흡한 관리체계로 인한 혼란 야기

미디어파사드 관리대상의 명확한 대상 및 범위 불확실

미디어파사드의 적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야

간경관계획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 조례｣(이하 빛공해조례) 수립 시 미

디어파사드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심의제도를 마련함. 하지만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고 관련 기술도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관리대상 및 범위에 대한 혼선

이 야기됨. 또한 관리제도 역시 안정화되지 못한 채 경관조례 및 빛공해조례 사이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명료하지 않은 심의기준 및 절차 등 관리체계상 문제점 노출

서울시는 미디어파사드의 관리방안으로서 심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심의

를 위하여 제시된 심의기준 및 그 관리체계는 미디어파사드를 매력적인 도시경관 요소로 발전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현재의 심의기준은 미디어파사드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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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술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상위법의 부재로 심의제도의 강제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홍보가 미흡하여 심의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계획적인 수정이 어려운 단계에서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 관리체계상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됨.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최근 서울시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가 그 자체적 매력을 발산

하는 동시에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쾌

적한 생활과 서울의 도시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디어파사드의 설치 및 관리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도시품격을 향상시키는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 방안 제시”

<그림 1> 도시 내 다양한 야간경관 지역의 공존
(좌：매력적인 야간경관 지역 우: 차분한 야간경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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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관리방안 제시로 구분할 수 있음.

1.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체계 분석

현재 서울시에서 미디어파사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관련법 및 기준 등 다양한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체계를 조사 분석함. 

이와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하여 미디어파사드의 설치현황 및 실태를 분석함. 

이를 토대로, 미디어파사드의 설치 및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해외사례 조사분석

미디어파사드의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도시경관을 지배하는 요소로 적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계의 도시들은 서울과 유사하게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

련제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 대표적인 도시로서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홍콩을 조사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사례의 특성 및 시사점을 도출함.

3.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방안 제시

도출된 미디어파사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참조하여,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도시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관련제도 측면에서는 관리대상 한정, 관리구역 지정, 벌칙기준 마련을, 

심의체계 측면에서는 심의체계 정립, 심의절차 개선을, 

설치기준 측면에서는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 수립, 설치허용구역별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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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림 2> 연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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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체계

제1절 관련제도

1. 개요

도시의 발광요소는 도로조명(가로등, 교통신호 등), 발광광고물(전광판, 옥상간판 등), 그리

고 경관조명(건축물, 기반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경관조명만 별도의 규정이 없

어 빛공해 확산의 주요 요소가 됨.

－도로조명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조명세기, 설치 간격 등 기술적 

차원에서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기본법｣에 근거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은 동․식물의 환경보호차원에서의 규정 제시

－발광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통하여 네온 및 전광류 등 광고물의 설치 지역 

및 규격과 관련한 규정 제시

<그림 3> 도시의 다양한 발광요소 관리수단의 변화 



12  도시경관을 고려한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방안 연구

<그림 4> 서울시 
야간경관계획(2008)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야간경관 관련 종합계획인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

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빛공해조례를 제정하며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운영함.

－특별한 관리 규정이 없던 경관조명을 관리대상에 포함

－기존 도로조명 및 발광광고물까지 포함한 도시의 다양한 발광요소에 대하여 쾌적한 환

경을 위한 밝기 및 설치에 대한 기준 제시 

2.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2008)

서울시는 2008년 야간경관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새로운 마스터플랜인 야간경관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이를 기본 원칙으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운영하여 옴. 서울시의  야

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인 옥외조명의 관리 및 심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1)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의 목적은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서울의 역사

성과 상징성을 부각시켜 관광 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계적 수준의 도시야간경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종합적인 연

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음. 즉,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은 야간경관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수립한 야간경관의 마스터플랜에 해당함. 

① 주요내용

3대 목표는 다음과 같음.

아이덴티티(Identity)

: 야간경관을 통하여 서울만의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함. 도시는 명확한 아이덴티티 유무

의 정도로 쉽게 기억되고 이해됨.

아름다움(Beauty)

: 경관조명은 시민의 심미적 요구를 증진시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함.

안전성(Safety)

: 도시경관조명은 보행과 소통을 위하여 어두운 공간에 산재하는 위험요소와 장애물로부

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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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빛의 인프라 정비계획

: 야간경관 시설 개선 및 정비, 친환경 및 빛공해 규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빛의 특화계획

: 랜드마크, 스카이라인, 파노라마 특화, 야간경관 특화구역 지정

빛문화 활성화계획

: 빛문화 활성화 전략, 서울 빛축제, 빛의 거리 조성

② 미디어파사드 관련내용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은 빛의 랜드마크 특화계획의 일환으로, 미디어파사드 적용 건축물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즉 미디어파사드를 디지털(LED)경관조명으로 규정하고, 30㎡ 이상의 미

디어파사드가 적용된 건축물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하지만 야간경관계획은 미디어파사드의 개념적 혼란을 야기함. 예컨대 미디어파사드의 설치 

가능 범위를 건축물의 표면 및 대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파사드의 파사드가 건축물

의 외관을 의미함을 간과하고 있음. 현 야간경관계획에서 의미하는 건축물의 표면 및 대지에 

설치하는 디지털경관조명은 미디어파사드의 범위를 넘어 미디어아트로 분류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파사드(디지털경관조명) 적용 건축물을 활용한 빛의 랜드마크 특화계획>

30㎡ 이상의 미디어파사드가 적용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방식의 경관조명이란 건축물과 일체화된 방식으로 계획되어 

LED와 같은 디지털 조명이 적용된 것을 말함.
디저털 조명이란 디지털신호를 이용하여 밝기, 색상 등을 조

절하여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을 의미함.
건축물의 표면 및 대지(포장)면에 한해서 디지털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음

표현 내용의 규제：표현내용이 광고의 목적을 가지지 않아야 

함(기업, 상표의 명칭 혹은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표출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경관

조명의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유도하고, 시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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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야간경관 특화구역 지정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을 추진함.

－야강견관 특화구역：도심, 남산, 한강 및 여의도, 테헤란로 및 무역센터주변, 용산, 마곡

지구

－그 중 테헤란로 및 무역센터 주변에 미디어파사드 특화 유도를 도모

<테헤란로 및 무역센터 주변 야간경관 특화구역：미디어파사드 특화>

종합무역센터(COEX) 주변은 강남의 중요 랜드마크 및 호텔․전시시설․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관광사업의 시너지가 높은 야간활성화 지역임.

테헤란로는 양측의 고층건축물들이 밀집된 대한민국 IT업계의 상징으로, 건축물을 이용한 스

카이라인과 미디어파사드(디지털경관조명)로 특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경관자원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테헤란로 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과 주변 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지구를 야간경관 특화지구의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가지게 하도록 함.

 

정비 ․ 연출방향

미디어파사드
적극 유도 ․ 권장

대한민국 IT 상징성 표현
IT 기업 홍보 및 관광자원화

도로 및 가로조명에 
디지털 조명 도입

디지털경관조명 도시로 통합된 야간경관 이미지 연출
미래 디지털 조명 선도 시범사업 실시
새로운 디지털 조명기술 시험의 장으로 활용

무역센터 구역 
: 빛의 예술공간화

랜드마크 건축물 조명뿐 아니라 하부 공개공지, 보도 부분을 활용한 조명 예술 작품 
도입으로 명소화 ․ 관광자원화
여름, 겨울 빛축제 거리로 활성화 - 디지털 빛 조형으로 특성화
민간기업과 경관 협력사업 가능
－공공：기초시설 및 전기세 부담
－민간：작품설치 및 운영 ․ 철거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배너 등 사업광고 일부 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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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구역별 실천과제：테헤란로>  디지털파사드 계획

[위치]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일부분

(구간의 선정은 향후 연출안 적용이 가능한 지구를 검토하여 적용함)

[현황]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고층빌딩이 밀집되어 있으나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빌딩이 미미함

테헤란로의 주간                                                   테헤란로의 야간

[연출방향] 

디지털파사드 조명으로 최첨단 디지털 거리로의 업그레이드

디지털파사드 조명 시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제출하여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각 건축물의 표면휘도(cd/㎡)는 마스터플랜에서 규정함

리노베이션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에서 디지털 경관조명 연출을 권장함

머물러 있는 사람과 이동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파사드의 색상, 이미지 등을 연출하고 다양한 정보를 파사드에 제공

파사드를 이용한 다양한 영상 및 텍스트를 연출

각각의 건축물 연출이 조화를 이루어 통일된 느낌의 디지털 거리를 형성하도록 함

[예시사례] 

제니홀저 작품-런던                       오스트리아 그라쯔 아트 박물관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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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야간경관계획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운영함. 해당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미디어파사드의 본격적 관리 및 심의

의 시발점으로, 서울시 전역을 조명 심의대상 지역으로 설정함.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규정하

는 가이드라인이며, 그 적용대상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

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총 6개 부문임.

① 적용대상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5개 부문/11개 분야/25

개에 해당함.



제2장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체계 17

② 미디어파사드 관련내용

건축물 조명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건축물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적용대상 건축물]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대상은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로 함.

－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 정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함.

소로(12m 미만) 중로(12m 이상 25m 미만) 대로(25m 이상)

차로 일반통행/1차로~2차로 3~5차로 6차로 이상

적용여부 미적용 적용 적용

[개념]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 등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

※ 미디어월, 미디어아트라고도 표현함

[세부기준]

<기본원칙>

2.4.2.1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작품성이 없는 경우와 광고가 있는 경우는 불허함.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휘도, 밝기변화 등을 고려

2.4.2.2 경관조명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으로 함.

－조명기구 노출설치와 원색계열 색상 제한, 친환경 조명기구 사용

－경관조명은 일몰 30분 이후부터 23시까지 점등

2.4.2.3 도시경관상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연출함.

－주변건축물에 빛 공해가 없어야 함.

2.4.2.4 도시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으로 함.

－운전자ㆍ보행자의 시각장애 및 주변지역의 빛 공해 최소화

2.4.2.5 표면휘도는 최대 25cd/㎡이하로 함.

－지역에 따라 5~25cd/㎡로 구분하여 적용

2.4.2.6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전 지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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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기준>

－표면휘도：건축물 경관조명 설치기준과 같음

(허용휘도(cd/㎡)：녹지 5 이하, 주거지역 중로 10 이하 대로 15 이하, 업무상업지역 중로 

20 이하 대로 25 이하)

－운영시간：표출내용을 감안하여 운영시간 조정

－점멸주기：표출내용이 바뀌는 속도에 대한 조정

－표출내용：예술작품에 한하여 허용(상표의 명칭 또는 이미지광고, 미풍양속 저해 내용은 

금지)

－빛공해：운전자, 보행자의 시각장애 유발금지, 인근주택가 빛 공해 피해 최소화

<지역별 허용기준>

① 절대 금지지역(서울성곽 안)

－역사특성보전지구：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지구단

위계획구역 <도면 1>

－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서울성곽 축 포함)

－시지정문화재 50m 이내

② 조건부 금지지역(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지역)

－경복궁일대 역사특성거점 및 서울성곽축 내 건축물 중 

주변 문화재 쪽에서 바라다보이는 건축물 입면은 경관

조명 금지 

③ 경관조명 특정구역 <도면 2>

－상권형성(동대문, 명동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관

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미 경관조명이 활성화되어 

가이드라인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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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2010)

서울시의 야간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법제화의 필요성에 따라, 2010년 국내 최초로 빛공

해를 규제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이하 빛공해조례)를 제

정함으로써, 실내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에 해당하는 옥외조명에 대한 법적 관리방안을 마련

함. 해당 조례를 통하여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기본원칙, 금지구역과 활성화구역 지정, 소등시

간 등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이 제시됨.

① 주요내용

빛공해조례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의 도시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환경보호 필요성에 의해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부터 강력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 행

사지역의 제6종에 이르기까지의 조명환경관리지역을 지정함. 조명환경관리지역에 따라 국제

조명위원회(영어: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프랑스어: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éclairage, 이하 CIE)에서 적용하고 있는 휘도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 빛방사 허용기준으로

서 상황광속률과 건물표면휘도를 각각 설정함. 

빛공해조례는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의 심의를 받도록 함. 그 심의대상으로서 건축

물의 규모는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4층 이상과 공공청사로 제한함. 서울시의 미디어파사드

의 관리근거가 빛공해조례인 만큼 미디어파사드도 해당 규모 이상이 심의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서울시는 미디어파사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디어파사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근거로 미디어파사드 전체를 심의대상으로 운영 중임.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19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제2항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

조명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2009. 9. 29 신설)

이는 심의대상과 관련된 혼란을 야기하므로 향후 빛공해조례 개정 시, 이를 정리하여 심의대

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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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빛공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의 도시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

계획수립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계획(빛공해방지계획) 수립 (5년 단위)

위원회 빛공해방지위원회운영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가 수행

관리지역 설정

제1종~제6종 조명환경관리지역 구분 및 관리지역별 상황광속률과 건물표면휘도 기준 제시

구분 조명환경관리지역
상황

광속률
(%)

건물표
면휘도
(cd/㎡)

제1종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 제외)

- -

제2종
동․식물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공원, 
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

5이하 5이하

제3종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에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10이하 10이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일부 제외), 
준공업지역 중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
한 지역

15이하 15이하

제4종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
역 중 위 제3종 제외지역

20이하 20이하

제5종
시민의 활동에 높은 조명
이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5이하 25이하

제6종
관광진흥, 행사 등 매우 높
은 조명환경지역

관광특구 및 각종 축제 개최지역 30이하 30이하

조명계획 제시

옥외조명에 대한 조명계획 수립 및 빛방사 허용기준 등의 반영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또는 4층 이상, 공공청사
－공동주택：20세대 이상
－구조물：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도로부속시설물：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주유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미술장식：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른 “미술장식”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장식, ｢서울특별시 

동상 ․ 기념비 ․ 조형물건립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심의대상

조명기구 설치기준 옥외조명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높이 등

기타 관리사항
점등 및 소등 시간 규정 및 관리(일몰 후 30분 이후 - 오후 11시)
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등 

운영 및 지원
지도 및 권고
조명시설 정비 및 경관사업 등 지원 가능, 우수 경관조명의 선정

<표 1> 서울시 빛공해방지조례 주요내용

② 미디어파사드 관련내용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에 대한 기준으로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었던 기본원칙 

및 금지/활성화 구역을 법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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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시행규칙>

[별표3] 조명기구의 용도별, 지역별 설치기준(제6조 관련)

○ 미디어파사드 조명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광고는 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함.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연출하여야 함.
⋅도시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 및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함.

⋅눈부심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서울성곽 안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허용기준

절대금지구역
(서울성곽 안)

조건부 금지지역
(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

경관조명 특정구역

⋅역사특성보전지구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지구단

위계획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내

－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
－시지정문화재 50m 이내

⋅“경복궁 및 북촌일대 경관중점관리
지역”과 “서울성곽축 경관중점관리
구역” 내 건축물 중 주변 문화재 쪽
에서 바라다보이는 건축물 입면은 
경관조명 금지

⋅상권형성(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
변, 명동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
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
미 경관조명이 활성화되어 가이드
라인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으
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2012)

지자체의 자체적인 조명관리 체계에 대한 상위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

한 빛공해 방지법｣이 입법 발의되어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2012년 7월 제정 후 2013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도시의 야간경관을 관리하는 근거로 활용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경관법｣, ｢환경기본

법｣의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등이 제정 목적에 따라 그 대상 및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반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모든 인공조명을 포괄하고 빛공해 방지 및 인체의 건

강, 생태계 보호 등 환경친화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야간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해당 법은 옥외조명에 대한 심의 근거 외에도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지도와 권고만이 가능한 현 지자체의 조례에서 나타나는 실효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울시는 상위법에 해당하는 이 법의 2013년 2월 시행에 맞추어, 서울시 빛공

해조례의 개정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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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
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계획수립
중앙정부 계획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빛공해방지계획) 수립(5년 단위)
시·도 계획 :  특별시장은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시·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위원회
중앙정부 위원회：환경부 소속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
시·도 위원회：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 운영

관리지역 설정
시·도지사에 의한 관리구역 지정
제1종~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대상：제1종(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등), 제3종(주거지역 등), 제4종(상업지역 등)

빛반사 허용기준 빛반사 허용기준 마련 (시행령)

개선명령 및 벌칙

기준 준수 의무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개선명령 등
－개선명령 → 소유자의 이행 및 결과 보고 → 이행 상태 및 개선완료 상태 확인 
－미이행 및 지속적 기준 초과의 경우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과태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 허용기준 미준수 3백만원 이하, 검사 거부 1백만원 이하

<표 2> 빛공해방지법 주요내용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의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해당 법을 상위법으로 하

는 서울시의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2006년 폐지된 후 관련 규정이 자치구로 이

관되었으나, 옥외광고물 관련규정이 지나치게 완화되었다는 판단 아래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의 재제정을 추진 중임.

서울시 내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는 현재 기업, 상표의 명칭 혹은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표출하는 광고를 표현할 수 없으며 예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음. 하지만 해당 법은 건축물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주거환경 침해방지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전기사용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옥외광고물과 마찬가지로 도시경관

과의 조화가 중요하고 빛을 사용하는 미디어파사드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전기사용 옥외광고물은 네온류 및 전광류를 포함하며 미디어파

사드에서 사용되는 LED는 전광류에 해당함.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 네온, 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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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류：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시행령 제13조)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됨(예외：상업지역 내 조례로 정하는 건물).

⋅광고물 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됨.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각 면의 ¼ 이내여야 함.

⋅광고물 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네온류

⋅․금지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15m 이상 도로변 제외), 시설보호지구
－예외：의료기관 및 약국 표시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빛의 점멸 및 동영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 허용(2011년 
완화)

⋅빛의 점멸 및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도로와 잇닿는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 금지
－예외：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높이에 설치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빛의 점멸 및 신호등과 같은 색 사용 금지
－예외：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설치

전광류
⋅위 네온류의 기준 준용
⋅공공목적의 광고내용 20% 이상 

제2절 심의체계

1. 심의근거 및 대상

미디어파사드를 포함한 경관조명의 근거법이 서울시의 빛공해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빛공해

조례는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일정 규모 이상(연면적 2,000㎡ 이상 또는 4층 이상) 및 공공청사

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디어파사드는 그 특성상 전체를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근거로 심의를 운영 중임. 경관조례는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

명을 심의대상으로 하며, 그 일부로 미디어파사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 즉, 서울시는 미

디어파사드가 설치 및 적용되는 건축물 전체를 그 심의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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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절차

현재 미디어파사드 심의는 설치자가 해당 자치구의 도시경관과 또는 도시디자인과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가 서울시의 도시디자인과에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그림 6> 미디어파사드 심의절차

3. 심의운영

미디어파사드는 경관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

시민디자인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분과에 해당

하는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 중임.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는 매주 화

요일 심의건수가 4건 이상일 때 이루어짐.

빛공해방지위원회는 건축․조명디자인, 미디어아트, 광학, 전기공학, LED, 제어 등 분야별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하지만 실제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들은 건축․조명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대부분이며, 옥외조명의 빛공해 및 도시경관 측면에서 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환경 및 경관 전문가가 부재함.

구 분 건축 ․ 조명디자인 미디어아트 광학 전기공학 LED 제  어

인 원 14 2 1 2 1 -

<표 3>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 현황 (2012년 8월 현재) 

4. 심의내용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는 야간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미디어파사드 관련 

세부기준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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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항목 심의 내용

형태   설치 위치, 건축물과의 조화, 면적 등

표출내용   로고 노출 등 상업성 배제, 콘텐츠, 작품성, 주변과의 조화 등

기술   표출휘도, 점멸주기, 밝기 변화, 색상 등

운영   운영시간, 콘텐츠의 변화 주기, 주변과의 조화 등

<표 4> 미디어파사드 관련 심의 항목 및 내용

심의 의결조서를 검토한 결과, 심의 항목은 크게 미디어파사드의 형태, 표출내용, 기술, 운영

으로 구분할 수 있음. 미디어파사드는 하드웨어적인 구조물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가 중

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심의 항목 역시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형태에 국한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콘텐츠의 내용, 기술, 운영 등에 대한 다각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기술의 일부

분을 제외한 콘텐츠의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한 정량적인 판단

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미디

어파사드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러한 측면에서 해당 심의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가 미디어파사드와 관련된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제3절 설치현황

1.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례

최근 LED 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를 활용하여 건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미디어파사드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선행연구, 보도자료, 그리고 심의자료 분석을 통

하여 서울시의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례를 수집함. 심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과 2009년 심의제

도가 도입된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미디어파사드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과거 기능적인 조명에서 현대에는 야간 조명의 특화를 통한 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건축물의 파사드에 조명을 활용하기 시작함. 그 초기 단계에는 옥탑 단순 투광, 띠조명, 

점조명 등 경관조명으로 국한됨. 이후 LED 등 관련 조명기술 및 프로그래밍 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 전체 입면에 조명을 활용하여 영상화된 이미지를 표출함으로써 단순한 경관조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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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미디어파사드로 표현의 영역이 확대됨.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된 건축물은  

2004년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임.

이후 미디어파사드가 꾸준히 확산되면서 높은 휘도와 현란한 색상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도

시의 야간경관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각각의 개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함. 이에 따라 2009년 

미디어파사드 관리제도가 도입되어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짐. 심의제도 도입 이

후, 최초로 미디어파사드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서울스퀘어임. 서울스퀘어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단순한 외관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이미지 및 장소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예술성 높은 미디어파사드를 구현함. 

시기 건물명 위치 설치연도 주요업종
크기

전체 일부 비고

심의
제도 
이전

갤러리아백화점 강남구 압구정동 2004 상업 ○ 50×12m

GS타워 강남구 역삼동 2005 업무 ○

LIG강남사옥 강남구 역삼동 2006 업무 ○

누리꿈스퀘어 마포구 상암동 2007 업무 ○

가든파이브 송파구 문정동 2008 상업 ○ 17×80m

금호아시아나 사옥 종로구 신문로1가 2008 업무 ○ 23×92m

LG CNS 상암사옥 마포구 상암동 2009 업무 ○ 8×32m

우리금융 상암센터 마포구 상암동 2009 업무 ○ 1~3층

LG 텔레콤 상암사옥 마포구 상암동 2009 업무 ○

삼성생명 천호지점 강동구 풍납1동 2009 업무 ○ 1~2층

CJ E&M 센터 마포구 상암동 2009 업무 ○ 1~4층

명동 아디다스 중구 소공동 2009 상업 ○ 1~2층

신사미타워 강남구 신사동 2009 업무 ○ 24×60m

BK 동양성형외과 강남구 논현동 2009 의료 ○ 14×42m

심의
제도 
이후

서울스퀘어 중구 남대문로 2009 업무 ○

맥스타일 중구 신당동 2010 상업 ○ 8층, 80×2m

KT사옥 종로구 세종로 2010 업무 ○ 2~3층, 72×7.5m

청량리역사(롯데백화점) 동대문구 전농동 2010 상업 ○ 88.8×18.6m

오세원성형외과 강남구 청담동 2010 의료  ○ 4층

스바루 자동차전시장 강남구 청담동 2010 상업 ○ 3~4층, 17×10m

대진디엠피 강남구 논현동 2011 문화 ○ 4~7층, 21×13m

W저축은행 강남구 논현동 2011 업무 ○ 6층, 3.8×5.4m

딜라이트 서초구 서초2동 2011 업무 ○ 1-2층, 36×13.7m

한국기술센터 강남구 역삼동 2011 업무 ○

YBM 강남센터 강남구 역삼동 2012 업무 ○ 상층부

<표 5>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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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백화점(2004)

 

GS타워(2005)

LIG강남사옥(2006)

 

금호아시아나사옥(2008)

 

신사미타워(2009)

BK동양성형외과(2009)

 

<표 6> 심의 이전 설치 사례 



28  도시경관을 고려한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스퀘어(2009)

 

대진디엠피(2011)

KT사옥(2010)

 

맥스타일(2010)

스바루 자동차전시장(2010)

 

딜라이트(2011)

<표 7> 심의 이후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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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심의제도의 도입 이후 설치된 미디어파사드의 사례들은 점멸주기 및 표면휘도 

등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사례 사진들에서 확인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미디어파사드

에서는 아직까지 미디어파사드의 큰 특징인 상호작용을 고려한 설치 사례는 없음. 

2. 상암 DMC 사례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 이하 DMC)는 세계적인 첨단 디지털미디어 관련 기업

이 집적된 비지니스센터로의 육성을 목표로 함. DMC 내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igital Media 

Street, 이하 DMS)는 첨단기술과 가로활동, 물리적공간이 상호작용하는 DMC의 중심가로로 

DMC를 첨단 디지털미디어 기술과 콘텐츠 실험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

하고자 함. 이에 따라 DMC 및 DMS 조성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디어파사드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 신축 중인 건축물의 대부분이 미디어파사드를 도입함.

1998년부터 새천년신도시(밀레니엄시티)를 목표로 조성 계획들이 수립된 만큼, 미디어파사

드 관련 개념 역시 진화하여 옴. 2001년 수립된 구상단계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디지털미디

어시티 기본계획’에서는 전광판처럼 스크린을 설치한 미디어보드 개념으로 시작하였으나, 이

후 2010년 수립된 ‘DMC 종합발전계획’에서는 단순 디스플레이 개념에서 벗어나 건축물과 일

체화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미디어파사드의 개념으로 전환함. 

계획 수립연도 용어 정의

디지털미디어시티
기본계획

2001 미디어보드
자기반전 원리 및 자체발광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규격과 형태, 
색상으로 그래픽 화면이나 문안을 표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대형 스크린을 말하며 전광판으로 이해할 수 있음

DMC 종합발전계획 2010 미디어파사드

건물과 일체화한 계획, LED 외에도 다양한 재료의 사용, 
High-Tech와 Low Tech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 개념과 
함께 다양한 매체, 특별히 핸드폰과 상호소통하고 콘텐트와 예술의 
캔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웹 2.0의 기반시설 개념

<표 8> 상암 DMC 미디어파사드 개념의 진화

이와 함께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파사드의 기본방향으로서 건축물과 일체화를 도모하며, 캔

버스, 팔레트, 쇼케이스로서의 미디어파사드를 지향함.

－캔버스：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예술장르인 영상문화의 캔버스로서 도시공간 

내 스펙터클한 영상 표출로 선도적인 비쥬얼 표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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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웹 2.0의 실천 요소로서 시민이 직접 만든 UCC(User Created Contents)를 핸드

폰과 웹을 통해 참여하고 상호 소통이 가능한 구조 실현

－쇼케이스：DMC 내 미디어 콘텐츠 생산기업의 홍보의 장으로서 새로운 체험과 다양한 

장소 이벤트가 발생하는 쇼케이스의 현장

<DMC 디자인가이드라인> 

DMC 종합발전계획 (DMS 부문)

○ 기본방향

－대상：주요 보행활동 가로변(도면표기)

－범위：도면 표시

－내용：미디어파사드는 원칙적으로 개인화되고 변용되며 투과적이고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또한 비쥬얼리티를 극대화하는 미디어파사드만의 특징을 

구현하여야 함. 구체적인 설치방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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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파사드 설치지침(계획지침 10)

선도적인 비쥬얼 표현(Experiment)

－영상문화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예술 장르이며 DMC의 미디어파사드는 선도

적 역할이 가능함. 도시공간 안에서 스펙터클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도록 함.

－단순한 공익광고 혹은 기존 텔레비전 광고를 반복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로공간에서 새로

운 영상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함.

－미디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일선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극대

화할 수 있도록 표출 시간대별 혹은 공간별 콘텐츠 디자인과 구별되는 영상표현을 위해 

통합운영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획이 요구됨.

공간과의 조화(Hypersurface)

－다양한 소재와 콘텐츠를 인터랙티브하게 구사할 수 있고 건축설계와 연계한 통합설계방

식을 유도

－부착 위치와 크기 형태는 건축 기획 설계 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고 건축 인허가와 연계

－블록별/용도별 계획에 부합하는 공간의 설정을 주도하고 프로그램된 콘텐츠 디자인을 통

해 용도의 변환과 혼용을 주도함.

첨단 디지털 기술의 적용(Interactivity)

－미디어파사드는 단순한 디스플레이 이상의 것으로 전문가가 사전에 제작하는 영상뿐만 아

니라 가로 구성원이 스스로 구성하도록 열려 있고 투명한 매체로 활용되도록 고려함.

－네트워크의 형태에 따라 DMC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다양한 공간연출을 실험하고 모바

일과 인터넷을 활용한 유비퀴터스 환경에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디자인이 되도록 함.

－영상매체인 미디어파사드와 연동되는 DMS 주변의 사운드 디자인을 통해서 장소성을 강

화시키고 미디어파사드 콘텐츠와 연관된 수익모델을 개발하며 콘텐츠 디자인을 멀티미디

어적으로 확장하도록 함.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센터(Network Operation Center)를 통하여 미디어파사드가 웹 또는 

모바일 기기와 연계하여 시민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통합운영 위원회를 구성해 미디어파

사드 운영 협의체를 통한 입주기업의 콘텐츠 참여를 유도하며, 심의를 거쳐 양질의 콘텐

츠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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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암 DMC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사례

1) 미디어파사드 심의

 DMC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는 ‘DMC 관리자문단’에 의하여 디자인 심의를 받음. 일반

적인 심의내용은 설치 위치, 크기 및 콘텐츠의 공공성과 DMC에의 기여도로 구성됨. 또한 개별

적으로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가 필요에 따라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작동시스템 및 통합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함.

2) 통합운영센터 및 운영협의회 추진

미디어파사드를 포함하여 IP Intelight, 인포부스, e-버스 쉘터 등 DMC 내 구축된 첨단시설물

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DMS 내에 설치된 모든 영상 매체와 공공 시설

물들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운영센터가 구축되어 있음. 통합운영센터는 미디어 

아티스트,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디어파사드의 캔버스, 파레트, 쇼

케이스로 활용되어야 함.

이러한 미디어파사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DMC 내 건물을 소유하고 미디어파사드를 설

치 및 운영하는 주요 기업의 대표와 행정기관(마포구, 서울시),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가 미디

어보드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협약서 작성을 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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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DMC는 서울 내에 미디어파사드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

치 및 관리체계에서 문제점이 나타남. 

첫째, 종합계획은 미디어파사드의 위치를 DMS 가로에 면하는 건물 및 입면으로 지정함으로

써, 미디어파사드 관련 첨단기술과 가로활동이 상호작용하는 DMS를 조성하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과 접하는 월드컵북로에 면하여 설치됨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야기됨. 

둘째, DMC 자체의 완결적인 기준 및 심의 체계 구축과는 별도로 서울시 전체에서 보면 그 

관리범주 및 심의체계는 혼란스러움. 

우선 관련기준은 DMC 종합발전계획 미디어파사드 설치지침,  서울시 빛공해조례 및 야간경

관 가이드라인, 마포구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근거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

록 함. 또한 미디어파사드의 내용이 광고를 포함하지 못하고 예술적 표현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파사드 관련 기준은 인근 주거지역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거지역의 주민 민원이 증가함.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마포구 옥외광고물 가

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 

심의는 기본적으로 DMC 관리자문단에 의한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서울시 빛공해

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이 권장되고 있음. 마포구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

는 별도의 심의 없이 DMC 관리자문단의 심의로 갈음함.

구분 대상

관련기준
마포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근거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DMC 종합발전계획 미디어파사드 설치지침
서울시 빛공해방지조례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관련심의
DMC 관리자문단에 의한 자문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

<표 9> 상암 DMC 미디어파사드 관련 기준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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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파사드 설치경향

1) 도심 및 강남 일대 중심으로 증가 추세

도시민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고 야간활동의 비중도 커지면서 조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그 범위 역시 확장되어 감. 적극적인 디자인을 요구하는 대중의 욕구와 강한 홍보효과를 원하

는 건축주의 요구 속에서 미디어파사드는 현재 건축의 디자인 요소이자 현대 도시의 대표적 

야간경관으로 적극 활용됨에 따라, 서울시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례가 빠르게 증가함. 

서울의 미디어파사드는 업무와 상업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광화문, 명동, 동대문 일대 등

의 도심과 강남역, 테헤란로, 신사역 등의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의무화하는 상암 DMC는 최근 미개발지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미디어파사드의 

설치 사례 역시 증가함.

<그림 8>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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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파사드의 규모 및 성격의 다양화

최근에는 새로운 개념의 투명한 고해상도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는 등 미디어파사드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기술적 제약이 사라져가는 만큼 그 적용사례도 다양화되어 감. 미디

어파사드 설치의 초기 단계에는 주로 대기업 사옥의 업무 용도 건축물에 고층 빌딩의 전면부를 

강조하며 설치되었다면, 최근에는 일반 상업 및 문화, 의료 용도의 건물로 설치가 확대됨에 따

라 고층 빌딩뿐만 아니라 중․저층 건물로도 확산됨. 이에 따라 조명방식이 건축물의 전반강조 

및 수직강조 중심에서, 최근에는 하부강조 및 부분강조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즉, 미디어파

사드가 설치되는 건물의 용도, 미디어파사드의 규모, 조명방식 등 성격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T-mobile, 독일 본, 2003

 

스바루 자동차전시장, 서울, 2010

<그림 9> 투명한 고해상도 미디어파사드

3) 콘텐츠 유형의 변화

미디어파사드의 빠른 확산은 LED 기술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님. LED 조명이 상품화되어 경관조명에 적용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는 단순한 빛의 동적인 

흐름 및 색상 연출에 국한됨. 이후  LED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 규모 및 콘텐츠의 표현 

방법에서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현재 서울시는 미디어파사드의 콘텐츠를 예술적

인 작품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콘텐츠 유형은 크게 콘셉트를 표현하는 예술적 

이미지, 동식물, 빛, 사계절 등 자연적 요소의 표현, 기하학적 그래픽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패

턴, 그리고 색상 및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미지 및 이념 등으로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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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문제점 분석

앞서 서울시 내 미디어파사드의 관련제도, 심의체계, 설치현황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치 및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함.

<표 10> 미디어파사드 문제점 분석 종합

1. 관련제도 

1) 미디어파사드의 명확한 개념 및 범위의 혼란

미디어파사드가 도시공간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파사드의 명

확한 개념 및 그 범위는 여전히 혼란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미디어파사드전광판, 어반스크린, 

디지털사이니지, 미디어월, 옥외광고물, 디지털영상매체, 전광판, 미디어보드, 디지털간판, 디

지털경관조명, 발광광고물, 미디어아트, 건축물 조명, 미디어건축 등의 용어 및 개념이 미디어

파사드와 혼용되어 사용됨으로써 혼란을 야기함. 

특히, 미디어파사드에 내재되어 있는 상업적 속성에 의해 발광광고물과 건축물에 아름다움

을 위하여 조명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건축물 경관조명과의 경계가 모호함. 실질적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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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사드 관련기준을 제시하는 빛공해조례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서도 미디어파사드

와 관련하여 경관조명과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미디어파사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절대 금지지역, 조건부 금지지역, 경관조명 특정구역을 지정하였지만, 그 관

리내용은 경관조명의 금지 등으로 표현됨.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혼란

이 야기되는 관련 개념과 구분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림 10> 미디어파사드 용어의 혼란

2) 현 빛공해조례의 금지구역 및 특정구역을 통한 관리의 한계

서울시 빛공해조례는 미디어파사드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성곽 일대의 도심 지역에 대하여 

절대금지구역 및 조건부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예외지역으로서 경관조명 특정구역을 지정함.  

설치 절대금지구역은 서울성곽 내에서 역사특성이 면적으로 보전되어 있는 지구(북촌, 서촌, 인

사동,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와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해당함. 조건부 금지구역은 ‘서

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에서 도심 내 독특한 역사특성이 보전되어 있는 구역으로 지정한 “경복

궁 및 북촌일대 경관중점관리구역”과 “서울성곽축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주변 문화재 쪽에서 바라다보이는 건축물의 입면에 미디어파사드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

만, 도심 내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파사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대문역

사문화공원 주변과 명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지역으로서 경관조명 특정구역을 지정함.

해당 규정은 관리지역의 범위가 서울성곽 일대 즉 도심 일대로 제한적이며, 금지구역은 역사

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어 있음. 미디어파사드의 빛공해는 특히 주민들이 밤에 주로 머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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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주거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은 

문제점에 해당함. 또한 상업지역 등 기타 지역에서의 주변 도시경관에 대한 고려도 부재한 상

황임. 따라서 주거지역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관리지역의 설정이 필요함.

<절대금지구역(서울성곽 안)>

역사특성보전지구 
-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내
   - 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
   - 시지정문화재 50m 이내    
<조건부 금지지역(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

“경복궁 및 북촌일대 경관중점관리지역”과 “서울
성곽축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주변 문
화재 쪽에서 바라다보이는 건축물 입면은 경관조
명 금지

<경관조명특정구역>

상권형성(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명동 등)으
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으로 이미 경관조명이 활성화되어 가이드라인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표 11> 서울시 빛공해조례 미디어파사드 설치 금지구역

2. 심의체계 

1) 근거법의 혼란 및 관련 심의/허가와의 연계 미흡 등 심의체계 혼란

미디어파사드는 빛공해 유발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법은 서울시 빛공해조

례로 인식되며,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설치기준 역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명시

되어 있음. 하지만 서울시 빛공해조례 제정 이전에 미디어파사드는 경관조례에서 심의대상으

로 명시하고 심의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빛공해조례는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일정 규모(2000

㎡ 이상 또는 4층)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미디어파사드는 그 중요성에 의해 건축물의 규

모와 관계없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빛공해조례 제정 이후에도 기존대로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심의되고 있음. 즉,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및 관련기준은 빛공해조례의 적용을 받지만, 

심의대상 및 심의위원회 등은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므로 혼란이 야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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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빛공해조례 및 심의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미디

어파사드를 설치하거나 설치 후에 심의를 받는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빛공해조례하에서는 강력한 집행이 아닌 지도와 권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처럼 빛공해 심의가 건축물 허가와 연동되지 않은 채 별도의 심의절차로 운

영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축물 준공 후, 즉 미디어파사드 설치 후에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으

며 빛공해심의가 몇 번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 후까지로 

연기되는 경우도 있음.

2) 단순설치 및 리모델링 시 심의 여부 불확실

최근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미디어파사

드만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빛공해조례 및 경관조례는 이러한 단순설치 및 리모델링 시 이를 심의대상

으로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함. 

  

3. 설치현황 

1) 과도한 인공조명의 빛공해 문제점 내포

미디어파사드 역시 인공조명을 활용하는 만큼, 산란광(Sky glow), 광침해(Light trespass), 눈

부심(Glare), 광혼란(Light Clutter) 등 과도한 인공조명의 빛공해 문제점을 내포함. 

이러한 빛공해가 인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인체건강의 저하, 교통안전의 저해, 생태계 

교란, 에너지 낭비 등으로, 많은 연구에서 그 영향이 이미 입증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전기사용 옥외광고물은 주거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써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은 지면으

로부터의 높이를 규제함. 광고내용이 없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광고

내용이 없을 뿐, 발광 및 빛의 움직임이 있는 미디어파사드는 위와 같이 주거환경 침해 방지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차원의 기준을 적용받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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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향

인체건강 저하   불면증, 우을증, 암 유발, 프라이버시 침해 등

교통안전 저해   교통신호 오인, 운전자 피로 등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철새 이동경로 상실 등

에너지 낭비   조명에너지 소비량 증대 등

<표 12> 빛공해의 영향

2)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도시품격 저하

최근 서울시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는 일반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높은 휘도 및 현란한 색상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각각의 

개성을 강조함. 미디어파사드 개념이 내포하는 미디어적 기능보다는 기업의 홍보수단 및 엔터

테인먼트 요소만이 부각되어 화려하고 자극적인 이미지가 방출되고 있음. 이는 결국 도시품격

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인식됨. 

또한 옥상에 설치되는 전광판, 네온사인, 이에 더하여 밝은 실내조명 등과 같이 이미 과도한 

빛이 사용되고 있는 서울에서 미디어파사드는 이와 혼합되어 역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그림 11> 현란한 색상의 미디어파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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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도시의 다양한 발광요소로 인한 빛공해 실태(신사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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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사례 조사분석

제1절 미국 뉴욕

미국은 일반적으로 각 도시의 도시계획법인 용도지역지구제(Zoning, 이하 조닝)에 포함되어 

있는 표지판(Sign) 관련 규정 내에서 미디어파사드를 규정하고 관리함. 하지만 도시마다 미디

어파사드를 표현하는 용어 및 그 범주에는 차이가 있음. 미국의 도시들 역시 새롭게 진화하는 

기술을 도입한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관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규정들을 새롭게 조정하

고 있음.

뉴욕은 어느 도시보다 상업적이고 미국다운 도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표지판 관련 규

제가 가장 적은 지역이며, 이로 인해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큰 표지판을 갖는 도시로 인지됨. 

1) 미디어파사드는 표지판의 일부로서, 조명 및 점멸 표지판에 해당

뉴욕의 표지판(Sign)은 건축법(Building Code)과 조닝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건축법이 표

지판의 설치 및 구축의 안전 측면을 관리한다면, 조닝은 용도지역 및 지구별 특성에 따라 표지

판의 형태, 위치, 크기 및 조명을 관리함. 이 연구에서는 조닝에 의한 표지판 관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조닝에서 정의하는 표지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매우 광범위함.

－글(문자, 단어, 숫자 등), 시각적 표현(삽화, 장식 등), 상징(도안, 기호, 상표 등), 깃발(현

수막, 페넌트 등) 등 표현 

－구조물 또는 그 일부분이거나,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부착, 페인트 등 기타 방법으로 

나타냄

－공시, 직접적인 주목, 또는 광고를 위하여 활용됨

－건물의 외부에서 가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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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표지판은 그 성격에 따라 부속표지판과 광고표지판으로 단순하게 구분되며, 조명

과 관련하여 조명표지판 및 점멸표지판이 추가적으로 규정됨으로써 표지판에서 조명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됨을 알 수 있음. 이 중 미디어파사드는 인공적인 빛을 사용하며 빛 또는 색 효과의 

변화를 가지므로 조명 표지판 및 점멸 표지판에 해당함.

표지판의 유형 개념

부속 표지판
Accessory sign

해당 부지의 용도와 관련된 표지판

광고 표지판
Advertising sign

부지의 용도와 관련되지 않으며 다른 부지의 상품, 서비스 등 광고를 위한 표지판

조명 표지판 
Illuminated sign

인공적인 빛이 표출 또는 반사하도록 디자인된 표지판

점멸 표지판 
Flashing sign

빛 또는 색 효과의 변화를 가지는 조명 표지판

<표 13> 뉴욕 표지판의 유형

2)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른 관리기준 제시

조닝은 용도지역별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조닝에 포함된 표지판 관련 규정 역시 용도지역별

로 표지판의 형태, 위치, 크기 외에 조명 및 점멸 표지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주거지역은 표지판의 양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의 용도와 관련된 부속표지판에 한하

여 설치가 가능하며, 조명표지판은 금지됨. 병원 및 관련시설에 한하여 조명표지판을 허용하지

만, 표면적 및 돌출거리를 제한하며 이에 더하여 점멸표지판은 설치할 수 없음. 즉, 주거지역 

은 시설의 종류와 무관하게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주거지역 외 상업 및 공업지역은 조명 사용과 관련하여 조명 미사용 표지판, 조명을 사용하

지만 비점멸 표지판, 점멸 표지판, 그리고 간접조명 표지판으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지역별 표

지판의 기준을 위해 조명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상업 및 공업지역도 주거환경을 보호하

기 위하여 주거시설과 인접한 경우의 기준을 강화함. 조명 표지판이 주택, 로프트 주거, 예술인

의 복합주거 등 주거시설에 투영되거나 반사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이 주거 또는 복합

건물이면 주거지역의 표지판 기준을 적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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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부속 표지판에 한하여 허용하며, 조명 표지판 금지
예외) 병원 및 관련시설
－조명 표지판 허용(표면적 및 돌출거리 제한)
－점멸 표지판 금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세분화된 상업/공업 지역별 표지판의 기준 제시 
－표면적 및 조명, 돌출 또는 높이, 공원 및 주요도로변, 용도지역의 경계부, 주거건물 등
표지판의 조명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조명 미사용 표지판(Non-illuminated sign)
－조명 사용 비점멸 표지판(Illuminated non-flashing sign)
－점멸 표지판(Flashing sign)
－간접조명 표지판(Sign with indirect illumination)
조명 표지판이 주택, 로프트 주거, 예술인의 복합주거 등에 투영되거나 반사되지 않도록 명시
주거지역에 면하는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광고 표지판 설치 금지(C2~C8)
상업 ․ 공업지역 내 주거 또는 복합건물의 경우, 일부 주거지역의 표지판 기준 적용 등 별도 기준 제시

<표 14> 뉴욕 용도지역별 조명/점멸 표지판 관련 기준

3) 미디어파사드 활성화 지구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특정 지구의 미디어파사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닝 내 특별목적지구(Special purpose district)

별 세부계획에서 해당 지구에 적합한 표지판 계획을 제시함. 

대표적인 예로 선도적인 미디어파사드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스퀘어 일대를 들 수 

있음. 뉴욕의 조닝은 타임스퀘어 일대를 특별미드타운지구(Special Midtown District)의 하위지

구로서 극장지구(Theater District)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특별한 장소성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 기준들을 제시함. 그 중 특히 표지판에 대하여 ‘타임스퀘어 표지판 특별 요구조건(Special 

Times Square signage requirements)’을 제시함으로써, 일정 개수 및 면적 이상의 표지판 및 조

명 설치를 의무화함. 일반적으로 표지판이 혼란한 도시경관의 주범이라는 판단 아래 규제대상

으로 인식됨에 반해, 타임스퀘어 일대에서 표지판과 조명은 장소성을 형성하는 건축물 자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조명 표지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역규제를 시행함. 

특히, 타임스퀘어 일대 표지판의 밝기를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측정 시스템 및 빛의 단위를 

개발함으로써, 1890년대부터 표지판과 조명에 의하여 유지되어온 ‘위대한 흰 빛의 거리(Great 

White Way)’로서의 명성을 유지함. 이러한 표지판 관련 기준의 준수여부가 드러나는 계획안, 

입면도, 단면도 등의 도면을 제출하기 이전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표지판 관

련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함. 현재 타임스퀘어 일대는 세계적으로 미디어파사드의 중심지로서, 

오히려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면적 이상의 미디어파사드 및 표지판이 설치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하여 미디어파사드의 진화를 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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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역：42번가와 50번가 사이 7번로 그리고/또는 브로드웨이에 면하는 가로 전면부
표지판의 표면적, 위치 개수 및 제시된 조도수준을 위한 전기전원의 양 및 위치 등의 세부사항 규제
－1층 점포당 적어도 1개 이상의 조명간판 설치
－필지가 7번로 및 브로드웨이에 면하는 길이당 요구되는 조명간판 면적 제시(예：1ft(30cm)당 12ft2(1.1㎡))
－애니메이션 한 개의 운영주기 제한 
타임스퀘어 빛의 단위(Light Unit Times Square, LUTS) 운영 등 
표지판 관련 기준의 준수여부가 드러나는 도면(계획안, 입면도, 단면도) 제출 이전에 건축허가 불가

<그림 13> 뉴욕 타임스퀘어 표지판의 밝기 측정 시스템(LUTS Meter)
(출처：New York Zoning Resolution)

<그림 14> 뉴욕 타임스퀘어의 다양한 조명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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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퀘어의 순간：디지털 갤러리>

Times Square Moment：Digital Gallery

타임스퀘어의 순간
(출처：Times Square Alliance, http://timessquarenyc.org)

타임스퀘어 연합(Times Square Alliance)의 주관으로 40여개 미디어파사드 및 대형전광판을 활

용하여 디지털 아트를 상영하는 ‘타임스퀘어의 순간: 디지털 갤러리’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매

달 새로운 작품을 선정하여 매일 오전 11시 57분부터 자정까지 상영한다.

지난 6월에는 한국인 비디어아트 작가 조승호씨의 ‘부표(BUOY)'가 선정되어 한 달 동안 매일 

상영되었다.

타임스퀘어에서 상영된 조승호씨의 작품, 부표
(출처：Times Square Alliance, http://timessquareny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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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로스앤젤레스(부록A 참조)

1) 시각적으로 영향이 큰 표지판의 규제를 위한 조례 개정안 마련

로스앤젤레스는 2009년부터 시조례(municipal code)에 포함되어 있는 표지판(sign) 관련 내

용의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 중임. 이는 시각적 혼란스러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표지판의 허용 

양을 줄이고, 시각적으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형전광판, 디지털 표지판, 옥상 표지판 및 

슈퍼그래픽에 대한 규제를 중심 내용으로 함. 미디어파사드는 디지털 표지판에 포함됨. 2012년 

8월 현재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주체 간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개정안의 

수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업활동과 연관이 큰 표지판의 규제는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5> 로스앤젤레스 시각적으로 영향이 큰 표지판예시

개정안의 주요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필지 내 허용되는 표지판의 양을 약 40% 감소시킴으로써, 관대한 표지판 관련법에 의한 

시각적 혼란스러움을 줄임.

2. 도시 전반에 걸쳐 대형전광판, 디지털 표지판, 옥상 표지판 및 슈퍼그래픽을 금지함으로써 

시각적 환경을 보호함.

3. 이러한 금지 표지판 유형들을 상업활동의 강도가 매우 높은 지역(표지판 지구, sign 

district)에 한하여 허용함.

4.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하여 시가 재판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

5. 불법 표지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강력한 벌금을 통하여 법의 집행을 강화함.



제3장 해외사례 조사분석 51

개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계적 접근방법을 선택함. 1단계에는 도시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기준으로서 시각적 영향이 큰 표지판을 모두 금지하고 표지판의 설치 면적, 크기, 개수 등

을 규제함. 2단계에는 별도의 심의체계인 표지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부 대규모 및 특수개발

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3단계에는 표지판 지구 지정을 통하여 도시 내 일부 지역에 한하여 

1단계에서 금지되었던 시각적으로 영향이 큰 표지판을 허용함. 즉 도시 전체에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2단계 및 3단계를 통하여 특정 개발 및 지구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주는 단계

적 접근법을 적용함.

1단계
기본 기준

도시 전체에 대한 기준
－대규모 개발 및 고밀도 상업활동 지역 제외
－광고표지판, 디지털 표지판, 옥상 표지판, 슈퍼그래픽 금지

(광고표지판이란 off-site signs으로, 해당 부지와 관련된 표지판이 아닌, 다른 부지의 상품 및 
서비스를 광고하는 표지판)

－표지판의 설치 면적, 크기, 개수 등 규제

2단계
표지판 프로그램

대규모 및 특수 개발(쇼핑센터, 박물관, 극장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체계인 ‘표지판 프로그램’ 운영
을 통한 완화기준 적용

3단계
표지판 지구

‘표지판 지구’의 지정요건을 고밀도 상업활동 지역으로 제한하고, 1단계 기본기준에서 금지된 표지판 
허용

<표 15> 로스앤젤레스 표지판 관련 규정 개정안의 단계적 접근

2) 미디어파사드가 허용되는 지구 지정 강화

현재 상업 및 공업 지역은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한 ‘표지판 지구’를 고밀도 상업지역으로 

제한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도시 전체적으로는 시각적 혼란스러움을 개선하는 한편, 주요 상

업지를 중심으로 디지털 표지판 및 옥상 표지판 등을 허용함으로써 역동적인 장소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즉 미디어파사드는 고밀도 상업 활동이 존재하는 ‘표지판 지구’

에서만 허용하고자 함.

표지판 지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커뮤니티의 장기계획에서 고밀도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지구로서 지역 중심(regional 

center), 지역의 상업지(regional commercial), 그리고 중심 상업지구(downtown area)에 

해당함.

－표지판 지구가 표지판 지구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한 소규모 산발적 지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규모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그 기준은 가로 전면

부 5,000ft(1,500m) 이상 또는 15acres(6ha) 중 적은 수치를 적용함.

－단독주택 주거지역에 접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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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안>

<그림 16> 로스앤젤레스 표지판지구 지정 가능 지역

 

3) 미디어파사드 관련 기준 마련

현재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대하여 밝기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밝기의 기준을 강화하고 메시지의 지속시간과 메시지의 변환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함.

개정안 관련 문서는 향후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준을 보

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함. 현재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외에도 규모, 간격 및 개수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 후 새로운 기준의 유효성에 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조항 현재 개정안

밝기 3 피트촉광
주간：3,500칸델라/㎡
야간：600칸델라/㎡

메시지의 지속시간 - 최소 8초

메시지의 변환 -
즉시 변환
페이딩되는 변환이라면 1~2초

<표 16> 로스앤젤레스 미디어파사드 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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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물 표면과 통합된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규정 마련이 필요함을 명

시함으로써 서울과 유사하게 많은 대도시들이 미디어파사드의 중요성 및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3절 프랑스 파리

프랑스는 환경법에 포함되어 있는 옥외 광고,  표지판 관련 규정 내에서 미디어파사드를 규

정하고 관리함. 법의 위계는 ‘환경법(code de l’environnement) → 오염, 위험, 공해 방지

(pre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생활권 보호(protection du cader de 

vie) → 간판, 표지판, 광고 규정(Enseigne, Préenseigne, Publicité)’이며, 그 목적은 새로운 수단

의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옥외 광고를 제한하여 생활권을 보호하는 데 있음. 

파리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도시로 건축물 관련 규제가 매우 강하며 광고나 표지판  역

시 엄격한 규제 속에서 관리됨. 파리 시내의 모든 간판은 지역지구를 막론하고 사전에 허가를 

얻어 부착해야 하며 위반하면 벌금강제, 직권집행, 행정죄 및 사법적 강제 등의 제재처분을 받

음. 2011년 개정되어 공표된 지역조례는 도시 전체적으로 빛의 반짝임 및 색 효과의 변화를 

가지는 조명, 특히 스크린의 설치를 제한하므로 미디어파사드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나카무야 이치야(2010)는 파리의 경우 포스터 문화 등 아날로그 문화가 발달해 정착되어 

있고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프랑스의 문화에 의해 디지털의 보급이 늦어지

고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함1).

1) 미디어파사드는 조명이 사용된 옥외광고에 해당

프랑스의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간판, 표지판, 광고로 구분됨. 광고물은 간판 및 표지판에 

비하여 보다 치밀하고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짐. 

1) 나카무아 이치야 외 1인, 2010, ｢디지털 사이니지 혁명｣, 커뮤니케이션북스,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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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개념

간판 
Enseigne

해당건물의 용도와 관련된 활동을 건물에 붙이는 게시판 

표지판
Préenseigne

해당건물의 용도와 관련된 내용을 근처의 장소에 세우는 게시판

광고
Publicité 간판과 표지판을 제외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하거나, 주목을 끌기 위해 설치되는 게시판 

<표 17> 파리 옥외광고의 유형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Région)의 경관보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표지판에 관한 지

역적 규제제도(광고물 허가지구, 광고물 제한지구 및 광고물 촉진지구의 지정과 이런 지구 내

에서의 규제기준)를 규정하게 되어 있음. 파리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4가지 종류의 ‘광고 제

한구역(Zone de Publicité Restreinte, ZPR)’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지역규제제도를 책정하여 시

행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광고물과 간판의 설치위치, 수, 면적, 크기 등을 차등화하며, 주요 

규제 내용은 지상에서의 최대 높이와 최대 면적임. 

<그림 17> 파리 광고 제한구역

조명을 사용한 간판 역시 규제 대상으로 광고 가능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빛의 반짝임

이나 색 효과의 변화를 가지는 조명을 불허함. 예외적으로 상업거리의 극장시설에 한하여 빛의 

반짝임 및 색 효과의 변화를 가지는 조명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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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파리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Le Grand Rex)

종류 영역 구분 조명 관련 내용

ZPR A 흰색

광고 가능지역

조명을 사용한 광고도 가능
－빛의 반짝임, 색 효과의 변화를 가지는 조명은 불허

(약국의 십자가 표시는 제외)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된 상업거리 중, 광고 불가능 구역을 제외한 곳의 극장

시설에는 빛의 반짝임, 색 효과의 변화를 가지는 조명도 가능 (샹젤리제 
거리는 불가능) 

ZPR B 파란색

ZPR C 밤색
광고 불가능 지역

광고 불가능
(센강 주변과 불로뉴 숲과 방상 숲, 몽마르트 언덕 등 특정지역이 속해있는 곳)ZPR D 노란색 

<표 18> 파리 광고 제한구역의 조명 관련 내용

2) 빛을 이용한 광고, 특히 스크린의 엄격한 규제

현재 파리에서는 지붕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 스크린 광고는 금지되고 있으며, 빛의 반짝

임, 색 효과의 변화를 가지는 광고 역시 도시 전체적으로 금지됨.  지역조례의 개정안이 발표되

기 전 이미 사용되고 있는 스포트라이트 등 조명 장치는 가능한 감추도록 하고, 이웃에게 피해

가 될 경우 빛의 발광을 멈추도록 함.

파리에도 2009년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본따서 처음으

로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된 건물이 등장함으로써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 2011년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이는 금지됨. 즉 미디어파사드가 파사드에 스크린의 형태

로 설치되고 빛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라면 금지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음. 

3) 빛공해 관련 규제의 강화

최근(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인구 8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해당 도시의 조례에 따라 빛공

해와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비주거 건물에서 모든 조명을 소등하게 하는 

관련 규정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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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과정에서 상인 조합의 반발이 거셌고 도시 안전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빛

의 축제와 같이 특별한 경우(Nuit blanche, Noel) 또는 특별한 장소(샹젤리제 거리 등)에는 예외

를 두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제4절 홍콩(부록B 참조)

홍콩에서는 2008년부터 빛공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환경부(Environment 

Bureau)를 중심으로 빛공해 해소를 위한 연구가 시작됨. 그 결과 홍콩에서 조명은 화려한 야간경

관을 특징짓는 주요한 요소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주거와 상업이 밀도 높게 혼합되어 있는 특

성상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옥외조명이 홍콩의 아름다움에 도움이 되

며, 87%가 안전한 환경을 형성한다고 응답하는 동시에, 70%가 빛공해가 있다고 응답함. 

－2009년과 2010년에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EPD)을 통하여 

각각 213건과 226건의 옥외조명(특히 광고표지판, 장식적인 조명, 또는 건축물 외부의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미치는 피해에 대한 불편이 접수됨

 

(출처：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The effects of 
Light Pollution in Hong Kong, p.16)

<그림 19> 홍콩의 주거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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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빛공해 감소 규범 체계 구축을 위한 2단계 접근법

홍콩은 비지니스의 중심지 및 관광명소, 안전하고 활력 있는 도시 홍콩을 위하여 필요한 옥

외조명을 유지하는 동시에 과도한 옥외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규범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2단계의 접근법을 도모함.

1단계(단기) 한시적으로 ｢홍콩 옥외조명 설치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운영

2단계(장기) 
TF를 구성하여 옥외조명에 대한 법적인 규제 체계 마련 검토.
(기술적인 표준, 특정 지구별 보완 변수 등)

<표 19> 홍콩의 빛공해 감소를 위한 2단계 접근법

2012년 현재 1단계 접근법에 해당하는 ‘홍콩 옥외조명 설치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며, 2단계의 완성을 위하여 2011년 7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TF는 홍콩의 독특한 도시경관에 의해 나타나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

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진행 중임.

－옥외조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커뮤니티의 강력한 공감대 형성

－각 지역적 상황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적절한 조명 수준과 관련된 기술적 표준 및 관련한 

보완적인 변수 등 개발

－강제적인 규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검토

2) 옥외조명에 의한 빛공해 측면에서 미디어파사드 관리  

2012년 1월 환경부에 의해 ｢홍콩 옥외조명 설치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이 채택됨(부록B).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을 띠거나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간주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

가와의 상담을 권장함.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옥외조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미디어파사드는 외부 영상 구조

물의 범주 내에 포함됨. 

－표지판(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조명이 설치된 경우 모두)

－입면 및 특성을 위한 조명

－건축물 외부 조명(상점을 위한 조명 포함)

－운동경기장 및 놀이터

－외부 영상 구조물(예: video wall, display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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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홍콩 특별행정구정부의 지속가능한 개발 펀드 홈페이지 
http://www.susdev.gov.hk)

<그림 20> 홍콩 “Dim It! 6.21 Lights Out Event” 킥오프
세리머니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으로 조명의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포괄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어 제시됨.

－조명 운영시간

－조명의 자동 컨트롤

－빛공해 규제 방법

－효율적 에너지 사용 방법

－조명 프로젝트 설계 및 계획

－도로 이용자의 눈부심 방지

－광고 표지판

그 중 미디어파사드와 특별히 관련 있는 내용으로는 비디오월(video wall) 또는 표지판이 거

주지에 직접적으로 면하는 경우에는 점멸, 색의 변화, 움직임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

한 경우에는 운영 시간, 그리고/또는 점멸 속도를 축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3) 대중교육 및 정부기관의 주도적 노력

조명과 관련된 자발적 또는 강제적 규제 체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대중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

음. 우선적으로 대중교육을 위하여 커뮤니티 단위의 환경 보호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함. 

－홍콩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적 환경보호 단체)의 “어둡게 하

세요：조명 자원의 최선의 활용에 관

한 프로젝트(Dim it：A Project on the 

Best Use of Light Resources, 2008)”

라는 빛공해 관련 대중교육 프로그램

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펀드’를 지원함.

－홍콩대학(University of Hong Kong)

이 2007년 11월부터 2009년 4월에 

걸쳐 수행한 “홍콩 빛공해 조사”를 

위하여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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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홍콩 빛공해 조사 보고서, http://www.opcc.cl/ 
prensa/noticias2009/ECF_2007_01_Final_Report.pdf)

<그림 21> 홍콩 빛공해 지도

Protection Department, EPD)의 환경 

및 보전 펀드(Environment and Con- 

servation Fund, ECF)를 지원함. 또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홍콩의 빛공

해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2010년 6월

부터 추가적인 펀드 지원으로 “홍콩 

밤하늘 밝기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포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연구 중임.

정부기관들은 옥외조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여 옴. 홍콩주택청(Hong Kong Housing Authority), 레저문화서비스국(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Department), 고속도로 건설국(Highways Department)은 각각 조명과 관련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음.

제5절 해외사례의 특성 및 시사점

1) 관련 제도의 강화 추세 

세계 유수의 도시들 역시 서울과 유사하게 미디어파사드 관련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새로

운 기술을 적용한 미디어파사드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실정임. 하

지만 각 도시는 최근 미디어파사드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관련제도의 제정 및 개정을 도모하

고 있음. 특히 미디어파사드가 도시경관에 미치는 시각적 공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빛공해 측면을 고려한 관련제도 및 규제사항을 강화하여 나가는 추세임. 

서울시도 미디어파사드의 도시경관 및 빛공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

여 관련제도를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음.

2) 금지구역이 아닌 허용구역 지정

미디어파사드가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조성되고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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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들은 미디어파사드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금지구역을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

식이 아닌, 도시 전체적으로 미디어파사드를 금지하고 허용지역을 명시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취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임.

서울도 현재의 절대 금지지역, 조건부 금지지역과 같이 일부 지역을 미디어파사드 금지지역

으로 지정하는 네거티브 형식이 아닌, 경관조명 특정구역과 같이 미디어파사드의 활성화를 통

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용지역을 지정하는 포지티브 형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허용여부 및 관련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접근

해외의 도시들은 우선적으로 미디어파사드가 표출되는 지역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허용여부 및 관련기준이 마련됨. 일반적으로 특히 야간에 체류시간이 긴 주거공간에 미치는 

빛공해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주거지역과 관련해서는 허용불가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반

대로 광고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한하여 미디어파사드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특

히 고도의 상업 활동이 밀집된 지역은 지역의 장소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디어파사드 활성화

기준이 제시되기도 함.

서울도 현재 지역의 용도 및 특성과는 무관하게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걸쳐 미디어

파사드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도시경관 훼손 및 빛공해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

여, 지역의 용도, 유동인구, 도로구조, 가시거리 등 지역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통하여 

미디어파사드 허용지역을 지정하고 관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설치 및 심의 기준 제시

해외 도시들 역시 미디어파사드의 설치가 활성화되고 관련 제도가 도입 및 실행된 지 오래되

지 않아 관련 기준이 미흡한 상태로 분석되었지만, 각 도시는 설치 및 심의를 위한 관련 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서울도 미디어파사드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하여 설치 및 심의에 적용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전체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허용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미디어파사드가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공간적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도시공간을 풍성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제1절  개요

제2절  관련제도

제3절  심의체계

제4절  설치기준

제4장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방안

제
4
장

서
울
시

미
디
어
파
사
드

설
치

및

관
리
방
안





제4장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방안 63

제4장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방안

제1절 개요

서울 도시 공간 내에 미디어파사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방

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짐. 이에 따라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방안을 관련제도, 심의체계, 

설치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명확한 관리방안의 구축을 통하여 공공공간에 구축되는 예술환경 및 메시지 전달의 매개역

할 등 미디어파사드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빛공해 등의 단점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이를 통하여 서울 내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가 서울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담보

하고 도시품격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그림 22>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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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제도

서울시 미디어파사드의 관련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현재의 미흡한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

가 있음. 서울시는 자치조례로 운영되던｢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이하 

빛공해조례)의 상위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고 2013년 2월 시행될 예

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빛공해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때 다음의 내용들을 반영할 것을 제안함.

  

<그림 23>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련제도의 재정비 

1. 관리대상의 한정

특정 대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현재 미디어파사드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들에서 명시하는 미디어파사드의 대상을 검토한 결

과, 사용하는 용어 및 범위에서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확인함. 따라서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및 

속성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미디어파사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미디

어파사드의 관리대상을 한정하고자 함.

1)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1) 학술적 개념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Media, 정보전달매체)와 파사드(Façade, 건축물의 외벽)의 합성어로, 

건축물의 외벽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에 해당함. 즉 건물의 입면에 

거대한 영상매체를 프로젝터, LED 및 LCD 패널 등을 부착하여 조명의 색변화 및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건축물 그 자체가 메시지 전달이나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미디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떠한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함. 표출하고자 하는 미디어의 내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건축은 이미 도시의 수많은 간

판이나 슈퍼그래픽, 혹은 넘쳐나는 전광판들과 같은 미디어적 요소를 받아들여 왔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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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미디어가 별개의 개체로 존재하는 경우임. 미디어파사드는 이러한 별개의 개체로 존재

하는 LED 전광판이나 채널사인 방식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건축의 요소로 발전되어 건축의 

표피와 일체화되어 형성됨. 현대 도시에서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가 건축과 병치되어 도시 안

에서 대중과 반응하는 유기체이자 커뮤니케이션 체계 일부로서의 복합체로 나타남2).  

미디어파사드는 조명과 영상, 그리고 정보기술이 결합된 21세기 건축의 새 트렌드이며, 전광

판 등이 상업광고를 표현하는 반면, 미디어파사드는 ‘비영리의 문화적 내용’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됨.

(2) 서울시의 관련제도 내 미디어파사드 개념

현재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방안의 기본계획으로 활용되는 서울시 야간경관계획(2008)

은 미디어파사드를 디지털(LED)경관조명으로 규정하고, ‘건축물과 일체화된 방식으로 계획되

어 LED와 같은 디지털 조명이 적용된 것’으로 정의함.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서울시 빛공해조

례는 미디어파사드가 아닌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디어파

사드를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 

등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함. 용어의 혼

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미디어파사드를 경관조명의 한 유형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디지털미디어 특화구역인 DMC는 미디어파사드를 개념에 속성 및 관련기술 등을 포함하여 

‘건물과 일체화한 계획, LED 외에도 다양한 재료의 사용, High-Tech와 Low Tech를 이용한 하

이브리드 디스플레이 개념과 함께 다양한 매체, 특히 핸드폰과 상호소통하고 콘텐츠와 예술의 

캔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웹 2.0의 기반시설 개념’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함. DMC에서 

규정한 미디어파사드의 개념은 학술적 개념에서 나타나는 미디어의 상호소통 개념과 미디어파

사드를 예술로 바라보는 시각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미디어파사드의 속성

미디어파사드는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어 적용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는 만큼 그 속성 또

한 매우 복합적임. 

2) 고홍권, 임채진, 2008, “현대건축표피의 미디어파사드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22호,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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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명 + 미디어

우선적으로 미디어파사드는 야간경관조명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정보전달의 미디

어 속성을 가짐. 

－경관조명：미디어파사드를 통하여 도시 야간경관의 역동적 조명효과 

－미디어：건물의 표피를 통한 정보전달, 커뮤니케이션 등 미디어의 특성

현재 빛공해조례는 미디어파사드를 경관조명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조명의 측면만을 강조

하고 있음. 이는 LED를 이용한 컬러 변화 수준에서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이제는 그 형태와 표현이 다양해지면서 미디어아트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미디어 측

면에 대한 시각의 보완이 필요함.

미디어파사드의 미디어 측면에서 초기에는 간단한 이미지를 전달하거나 날씨나 뉴스 등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날씨에 반응하거나 건물 자체를 형태 변화 가능한 

예술로 이용하는 등 그 활용범위가 확장됨. 단순 정보 제공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 및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 관계를 맺고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미디어의 쌍방향 

소통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향의 이미지 표현은 결국 도시 속에서 도시경관 및 성격 등에 영향

을 미치는 미디어파사드가 기업의 홍보와 마케팅 수단의 일원으로 활용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

(출처：www.bix.at, 건물과 주변, 콘텐츠와 외부인식 사이의 활발한 소통을 위한 도
구로 개발된 미디어파사드)

<그림 24> 쿤스트 하우스의 BIX(오스트리아 그라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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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성 + 상업성

미디어파사드는 도시경관의 측면에서 공공성이 기본 속성으로 내재되어야 하지만, 미디어파

사드의 태생을 살펴보면 상업성 또한 배재될 수 없음.

－공공성：사유 건축물의 파사드를 활용하지만 도시공간에 장기간 노출되어 대중의 의지

와는 상관없이 인지된다는 측면에서, 대중이 공유하는 문화적 접점으로 이해하

고 공공성 담보가 필요함.

－상업성：미디어파사드의 태생은 마케팅으로, 기업 이미지와 홍보를 목적으로 함.

현재 서울시는 미디어파사드의 콘텐츠를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상업적인 내용은 허

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예술적인 미디어파사드 적용을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시 

문화생활의 다양화 측면에 기여함으로써, 직접적인 상업적 광고의 표출이 아니더라도 도시 랜

드마크로서의 인지도 향상을 통하여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짐. 

예술적인 미디어파사드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디어파사드의 표현적 요소인 콘텐

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대부분의 미디어파사드가 LED의 점멸을 이용하여 

자연을 나타내는 요소나 단순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도시공간의 또 다른 시각적 공해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미디어파사드를 통하여 표출되

는 콘텐츠는 예술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문화 요소로 자리 잡고 도시적 삶과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미디어파사드의 관리대상 규정

앞서 검토한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및 속성에 근거하여 서울시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정립을 

통한 관리대상을 한정하고자 함. 

미디어파사드는 실내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에 해당하는 옥외조명 중 빛을 이용하여 건축

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 피사체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출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

는 경관조명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만큼 건축물 경관조명의 일환으로 판단함. 건축물 경관조

명이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조명을 포괄한다면, 미디어파사드는 그 중 

건축물 경관조명을 통하여 상호 소통 및 메시지 전달의 미디어적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

함. 따라서 미디어파사드의 개념을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

여 도시문화로서의 그래픽, 텍스트, 이미지 등 영상을 표출하는 조명방식으로 규정함. 

해당 개념은 미디어파사드의 다음과 같은 속성을 내포함.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미디어파사드는 물리적으로 패널 등 별도의 설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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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건축물의 표피에 일체화되어 적용되는 특성을 가짐. 건축물에 디지털미디어

가 단순히 덧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건물이 원래 가지는 물

리적 볼륨과는 다른 움직이는 이미지로 인한 시각적 비물리성을 취하게 됨.

더 나아가, 이러한 물리적 차원의 일체화가 아닌 건축물과의 통합적 사고하에서의 디

자인을 통하여 표출되는 영상의 콘텐츠와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지역성이 연계되어 

일체화될 필요가 있음.

－디지털 기술을 이용：건축물과 일체되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 매체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파사드에 적용되는 조명방식은 최근 LED의 활용이 

일반적이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고 빔프로젝터 등 상황에 적절한 최선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도시문화로서의 그래픽, 텍스트, 이미지 등 영상을 표출：미디어파사드는 공공영역인 

도시공간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대중이 공유하는 문화적 접점으로 이해됨. 단순한 색 혹

은 빛의 깜박임 또는 움직임은 건축물의 경관조명에 움직임을 부여한 것에 불과함. 미디

어파사드는 미디어의 속성을 가지는 만큼 빛의 효과 그 이상, 즉 빛의 형태, 구성, 통합

의 수준, 커뮤니케이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도시문화로서 의미를 가지는 영상을 표출

하는 경우로 한정될 필요가 있음. 

미디어파사드는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문

화로서의 그래픽, 텍스트, 이미지 등 영상을 표출하는 조명방식

<그림 25>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규정

미디어파사드의 관리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혼돈을 일으키는 옥외광고물, 디지털

사이니지, 전광판, 건축물 경관조명, 미디어아트 등 관련 개념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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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념 미디어파사드와의 구분

옥외광고물,
디지털 

사이니지

직접적으로 광고 내용을 포함

 

미디어파사드는 광고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음.
－예술작품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 및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써 광고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전광판

조명을 활용하여 그림 및 문자 등이 나타나도록 만든 판

 

미디어파사드는 별도의 판이 아닌 건축물과 
일체화된 조명 설치

건축물 
경관조명

조명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향상
- 빛 및 색의 단순한 움직임 등 활용

 

미디어파사드는 단순한 빛 또는 색의 움직임이 
아닌, 그래픽, 텍스트, 이미지 등 영상을 
표출함으로써 의미 있는 정보전달 매체로 기능

미디어아트

대지의 바닥면, 구조물 등에 설치되는,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체를 포괄

 

미디어파사드는 다양한 미디어아트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그 중 건축물의 
입면(파사드)에 적용되는 제한적 개념

<표 20> 미디어파사드와 관련 개념의 구분

2. 관리구역 지정

미디어파사드는 빛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몇 개 층 또는 

건축물 파사드 전체를 활용하여 대규모로 조성되고 영상을 표출하므로 빛의 움직임을 가진다

는 측면에서 빛공해를 유발할 우려가 큼. 따라서 도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디어파사드의 

관리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현 빛공해조례의 금지구역은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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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주거지역 및 도시경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며, 그러한 네가티브 방식이 

아닌 설치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구역지정의 효율성을 찾고자 함.

1) 설치허용구역의 의미

대형으로 조성되고 빛의 움직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랜드마크 속성을 가지는 미

디어파사드의 설치허용구역을 지정하여 세심한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점>

<그림 26> 해외 미디어파사드 활성화 구역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구역은 미디어파사드 특화 등 활성화의 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도시

경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관광자원화를 도모함. 빛을 활용하는 미디어파사드가 빛공해를 유

발하므로 도시 전체적으로는 인체 건강 및 생태 환경을 위하여 규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실

정임을 인지하고,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밀집된 미디어파사드가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미디어파사드를 특화할 필요가 있음. 즉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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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Picadilly Circus), 또는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Scramble) 교차

점 등과 같이 도시의 한정된 지역에 미디어파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위상 

제고에 활용함.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점은 교차점에 위치하는 4개 디스플레이의 콘텐츠가 연

동되어 동시에 복수의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공익광고 및 상업광고를 내보냄으로써 광고 효과

를 향상시킴.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구역> <그 외 지역>

미디어파사드 활성화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경관 특화

빛공해 피해 감소 및 혼란스러운 도시경관 방지를 위하여 
미디어파사드 금지

<표 21>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구역의 의미

 

2) 설치허용구역의 지정(안)

미디어파사드가 태생적으로 상업성을 내재하고 도시의 랜드마크 속성을 가지는 만큼, 도시 

활동 및 상업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허용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

를 통하여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미디어파사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집객 

효과를 통하여 가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구역의 지정원칙은 다음과 같음. 

－경관조명 특정구역：명동, 동대문 일대(서울시 빛공해조례)

－서울 도시활동의 중심지역：서울 도시계획체계의 부도심급 이상 

－상업활동이 고도로 밀집된 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관광특구：이태원, 남대문, 동대문, 청계천, 잠실

－대로(25m 이상) 및 광로(40m 이상)을 포함하는 구역

－기타 서울시 빛 특화구역：을지로 한빛거리, 상암DMC  등 

－주거지역과의 근접성 고려

－제외구역：서울시 빛공해조례의 ‘절대금지지역’ 및 ‘조건부 금지지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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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명 특정구역> <도시계획체계 부도심급 이상>

<상업지역> <관광특구>

<광로 및 대로> <제외구역：빛공해조례의 미디어파사드 금지구역>

<표 22>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구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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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정원칙을 바탕으로 설치허용구역 지정의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함. 미디어파사드 설

치허용구역은 그 구역별로 장소성 및 도시경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역별로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더하여 각 구역을 세밀히 검토하여 ‘면적허용구역’ 및 ‘선적허용구역’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미디어파사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빛공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함.

(1) 대안 1：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설치허용구역 지정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지정하는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구역은 미디어파사드 특화구역 수준

의 활성화를 도모함. 위 지정원칙에 해당하는 구역들을 중첩하고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지역

들을 검토대상구역으로 설정함. 

－명동

－을지로 한빛거리 일대

－동대문 일대

－청계천

－용산 국제업무지구

－테헤란로

－여의도 중심업무지구

－상암 DMC

(2) 대안 2：대안1 + 자치구별 1개소의 설치허용구역 지정

현대 도시는 미디어파사드가 도시경관의 특성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미

디어파사드 설치허용구역(대안1) 외에,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의 설치허용구역을 지정하고, 지

역별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파사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고도의 상업활동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자치구와의 협의하에 설치허용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대안 2의 경우 대안 1의 서울시 차원의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구역과 자치구별 설치허용구

역은 미디어파사드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서울시 차원의 설치허용구역

이 특화구역 수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구역이라면, 자치구별 설치허용구역은 해당 상업지역

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매력요소로서 미디어파사드를 통하여 도시 문화룰 창출하기 위하여 최

소한의 설치허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차별화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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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1> 서울시 전체 차원의 설치허용구역 지정
(명동, 을지로 한빛거리 일대, 동대문, 청계천, 용산 국제업무지구, 테헤란로, 여의도 중심업무지구, 상암 DMC)

<대안 2> 대안1+자치구별 1개소의 설치허용구역 지정
(자치구와의 고도의 상업활동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와의 협의 후 지정)

<표 23>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구역(안)



제4장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관리방안 75

3. 벌칙기준 마련

현재 서울시의 빛공해조례는 미디어파사드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자치조례이

기 때문에 강제력 없이 지도와 권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2012년 상위법으로서 ｢인

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법)이 제정 후 201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빛공해조례 개정을 계획 중이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시 개선명령 

및 벌칙 등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함.

개선명령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
－개선명령을 이행 시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보고를 받으면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 및 개선 완료 상태 확인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의 불이행 시,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가능

벌칙

벌칙으로서의 과태료
－개선명령 불이행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빛방사허용기준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검사의 거부 및 방해, 기피 등의 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 24> 빛공해방지법의 개선명령 및 벌칙 관련 내용

빛공해법의 기준을 반영하여, 서울시 빛공해조례 개정 시 미디어파사드 관련 개선명령 및 

벌칙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우선적으로 심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미디어파사드는 철거를 원

칙으로 함. 설치허용구역 외 구역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는, 이미지 투영을 즉각 중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철거 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설치허용구역 내에 설치된 미디어파

사드는 우선적으로 이미지 투영을 중지시키고 심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심의결과에 따라 철거 

및 개선 등의 명령을 내리고 이행 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림 27> 서울시 빛공해조례 미디어파사드 관련 벌칙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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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심의체계

미디어파사드의 허용여부는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만큼, 명확한 심의체계를 확립해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및 관련업체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해당 내용 역시 빛공해조례의 개정 추진 시 반영할 것을 제안함. 

<그림 28>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심의체계의 개선 

1. 심의체계 정립

현재 미디어파사드 관리의 근거법은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및 관리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 

서울시 빛공해조례이지만, 미디어파사드의 심의근거는 서울시 경관조례에 있음. 향후 빛공해

조례 개정 시, 미디어파사드의 심의 관련사항들은 빛공해조례 내에서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 서울시 경관조례에 의존하고 있는 심의근거를 빛공해

조례에 두기 위하여, 빛공해조례에서 명시하는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에 미디어파

사드를 별도로 명시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하여 빛공해조례라는 단일 근거법 내에서 첫째,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 없이 미디어파

사드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둘째, 신축건축물 외 기존건축물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심의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명시함. 

<그림 29> 미디어파사드 심의체계 정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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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상암 DMC는 미디어파사드와 관련하여 별도의 심의가 운영되고 있어 심의의 중

복을 야기하므로, 특정 지역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관련 심의를 현재 빛공해

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건축․조명디자

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줄이고, 미디어파사드의 빛공해 방지 측면의 개선을 

위한 환경 및 생태 분야 전문가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경관 및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충원하여야 함.

<그림 30>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구성 보완(안) 

2. 심의절차 개선

미디어파사드는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되어 설치되는 만큼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

려되어야 함. 현재 미디어파사드는 건축물의 허가 및 심의제도와 연계되지 않은 채 별도의 심

의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디어파사드의 설치 후에 심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 이럴 경우 

심의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 되므로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건축물의 허가 및 심의제도와 연계하여 미디어파사드 심의절차의 실효성

을 담보하도록 함.

첫째, 심의대상 건축물은 미디어파사드의 심의를 건축계획 심의 후 또는 동시 진행을 통하여 

미디어파사드의 허가를 얻은 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둘째,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미디어파사

드 심의를 통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셋쨰,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미디어파사드의 추가 설치 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심의 또는 허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미디어파사드 심의를 별도로 진행하여 미디어파사드에 

대하여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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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계획 심의 후 또는 동시 진행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

미디어파사드 심의 완료

[미디어파사드만 추가 설치의 경우]
미디어파사드 심의 별도 진행

<표 25> 미디어파사드 심의절차 개선(안)

제4절 설치기준

미디어파사드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각 개인에 의한 설치 행위를 공공을 필두로 한 사회가 

의도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도하는 방향을 내용으

로 담고 있는 원칙적 기준의 제시와 함께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이러한 미디어파사드의 설치기준의 마련을 위하여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 및 

설치허용구역별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함.

를

<그림 31>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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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 수립

여전히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파사드의 적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 연구에서 논의한 많은 문제점들에 노출

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종합적 관리를 도모

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의 중심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 미디어파사드의 

설치허용구역을 지정함.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디어파사드의 설치허용구역의 대안을 바탕으

로, 해당 지역적 특성에 대한 검증을 보완하거나 자치구로부터의 공모 과정을 거쳐 설치허용구

역을 최종 결정하고 해당 구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함. 

둘째, 미디어파사드 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함. 빛공해 감소 및 도시경관 향상을 목표로 미

디어파사드의 기술적 표준 및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함.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 수립 후, 빛공해조례 개정 시에 설치허용구역 및 기본원칙을 반영하

고,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보완함으로써 법적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  

<그림 32>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 내용 및 실행방안

이 연구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은 개념 및 속성 측면에서는 공공

성, 도시경관, 미디어 기능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며, 빛공해 측면에서는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

향 및 자동차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향후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의 보완 시,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에서 확립된 미디어파사드 기본원칙을 바

탕으로 내용을 보완하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 검토한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및 속성 등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보완문의 내용을 예시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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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내용

개념 
및 속성

공공성 미디어파사드의 공공성 및 사회성을 충분히 고려함.

도시경관 미디어파사드가 위치하는 가로환경의 특성 및 장소성을 충분히 반영함.

미디어 기능
단순한 이미지 연출 수준이 아닌, 미디어 본연의 기능(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을 고려
하여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도입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함.

빛공해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설치된 미디어파사드의 시점거리 등을 고려하고, 일대의 주거지역에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함.
부득이하게 주거지역에 면하는 경우,
－미디어파사드 설치방향이 주거지역을 향하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함.
－주거지역의 표면휘도 기준을 적용함.

자동차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

옥외광고물법의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기준을 준수함.

<표 26>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의 미디어파사드 관련 내용 보완 예시

2. 설치허용구역별 경관계획 수립

미디어파사드 기본계획에서 설치허용구역이 지정되면, 장소성 및 특성 강화와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하여 설치허용구역별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를

<그림 33>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구역별 경관계획 내용 및 실행 방안

설치허용구역별 경관계획은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설치허용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

여 면적허용구간 및 선적허용구간 등 세부화를 도모함. 이와 함께 미디어파사드의 설치 위치, 

크기, 수량, 배치, 방향, 그리고 밝기 등의 기술적 측면을 포함하고, 미디어파사드 설치물에 대

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둘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색채, 영상 형식, 영상내용. 그리고 지역의 특화방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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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당 지역의 특색이나 이미지와 관련성이 없는 공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콘텐츠의 지역적 차별화 및 특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콘텐츠의 

관리 및 업그레이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미디어파사드의 설치허용구역별 경관계획 수립 후, 경관계획 그 자체는 규제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규제적 사항을 담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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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재정립 필요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아트의 일환

 

•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

  －서울에서 미디어파사드는 빛공해 요소로 전락

－아시아의 역동적인 이미지에 부합하는 미디어파사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

  닝 등 관련제도 구축 필요

• 콘텐츠의 중요성 인식

  －예술작가의 책임감 강화

－예술작가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관련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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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and Management Plan of Media Facade
for Seoul City Considering the Urban Landscape

Seong-Chang Lee ․ Seung Ji Lee

The attention to media facade has expand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named 
the information age and the increase in value of nightscape.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media facade h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evolution of LED lighting and programming 
technology. The media facade has many positive sides including the spatial advertisement of 
the city as a landmark and as an urban culture provided to the public. Nevertheless, the recent 
media facades in Seoul are treated only focusing on each building itself, therefore cause the 
visual and light pollution, and lack the integrated approach on an urban landscape level.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plan of the media facade 
which is rapidly increasing, to improve the healthy and pleasant living of the citizens and the 
harmony with the urban landscape of Seoul. The contents are composed of the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of install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s of 
international cities, and the proposed management plan based on the survey. 

During the spread of media facades in Seoul, each focused on emphasizing its 
individuality with high brightness and splendor colors and therefore damaged the urban 
landscape and caused the light pollution. As a result, the Seoul government began to establish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media facade. In 2008 it started with the Seoul Nightscape 
Masterplan and Design guideline, and successively in 2010 based on the plan it is operating 
the review system enacti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Prevention of 
Light Pollution and Control of Urban Lighting.｣ The subject of review is all the buildings 
which media facades are installed, and the contents of the review include the shape of media 
facade, contents, technology, and operation. Later it revealed the limitation as a local 
self-governmental regulation and raised the necessity of federal law. Accordingly, the Law for 
Light Pollution by Artificial Lighting has been enacted in 2012 and will be enforced in 2013, 
which brings the expectation since it includes the correction order and the penalty.

The analysis of installation and related system draws the following problems. In a related 
regulation aspect, there is a confusion on the definite concept and scope for the media fa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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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as a limitation on the management with prohibited and particular area of current 
ordinance. In a review system aspect, there is a confusion on the review system due to the 
uncertainty of applicable law and the disconnection with related review system. It also lacks 
the review system applicable to the simple installation or the installation during the 
remodeling of building. Regarding an installation condition, the media facade also contains the 
light pollution and lowers the urban dignity due to the competitive and indiscreet usage.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cities including New York, Los Angeles, Paris, and Hong 
Kong shows that these cities are also confronting the same challenges by the media facade. 
These cities first, are strengthening the related regulations; second, are designating permitted 
area instead of prohibited area; third, consider the context of each district regarding the 
permission and the standard; fourth, provides the guidelines for the installation and the review.

As the media facade in Seoul city is rapidly spreading out, the necessity of the systematic 
and definite management plan is also increasing. The study finally suggests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plan of media facade for Seoul considering the urban landscape. 

1) Related regulations

   ① Define the management subject based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media facade

－The Media facade can be defined as a lighting form expressing the image such as 
graphic, text, and picture as an urban culture utilizing the digital technology by the 
methods of integrating the architecture and the lighting.

   ② Manage the location through the designation of permitted area of media facade

－Designate the permitted area for the specialization of the urban landscape allowing the 
activated ground of media facade. The study suggests the alternatives for the area.

   ③ Prepare the improvement order and the penalty for the effectiveness of related regulations

2) Review system

   ① Clarify the confused review system 

－Secure the ground for reviewing the media facade and clearly indicate the subject of 
review system.

   ② Improve the review process of media facade connecting with the permission and review 
process of building

3) Installation guideline

   ① Prepare the media facade master plan of Seoul

－The plan includes the permitted area of media facade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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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he decrease of light pollution, improvement of urban landscape, and 
technological standards.

   ② Prepare the landscape plans for each permitted area

－The plan should be prepared considering the placenes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ermitted area. It should include the hardware aspect such as position, size, numbers,  
arrangement, direction, brightness, etc. and the software aspect such as color, mode 
and contents of the images, management and upgrade of the cont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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